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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실사는 글로벌 분업체계가 급진전하던 1990년대 들어 ESG 이행, 동

등한 경쟁 환경(level playing filed) 조성의 일환으로 출발하였으며, 유럽을 

중심으로 제도화되면서 기업의 실질적인 의무 사항으로 발전하였다. 여기에 더

해 최근에는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공급망실사가 공급망 블록화의 수단으로

까지 사용되고 있다. 공급망실사 규제는 실사의무가 부여된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공급망 내 협력사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도국 기업에

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국의 대부분 산업의 중간재, 원자재 조달이 개도국 생

산 네트워크에 의존하고 있는바, 개도국의 공급망실사 대응 역량 강화는 한국

에 중요한 현안이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52개 국가에서 국가연락처

(NCP: National Contact Points)를 통해 접수된 고충사항(grievance)에 따

르면, 공급망실사 이행이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인권, 고용,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침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공급망실사 제도는 

공급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만 그 이행을 위한 역

량은 국가마다 다르며, 이러한 비대칭성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불안정성으로 이

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광물 공급망의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와 ESG 리스크

가 중첩된 분야로, 공급망실사의 적정한 이행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공급망실사 규제 확산에 따라 개도국 기업들이 직면하게 될 주요한 도전과

제는 규범 수용 역량 강화, 실사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기업 경쟁력 강화로 구

분할 수 있다. 첫째, 공급망실사에 적합한 행정절차와 법 적용, 개도국 여건에 

맞는 제도 적용, 개도국의 실행력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 둘째, 실사 시스템 및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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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구축을 통해 개도국 기업들의 기본적인 실사 대응 조건을 개선할 필요

가 있다. 셋째, 개도국 기업들은 관련 데이터 접근과 실사 프레임워크 탐색에 

필요한 기술적 노하우 부족, 엄격한 실사 요구에 따른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에 

대응해야 한다. 

개도국들은 이러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으며, 공급망실사와 

관련한 국제협력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최근 국제협력은 노동집약적 산업

인 의류 및 섬유, 농업 분야와 광물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협력 내용은 

노동환경 개선 및 최저임금 보장, 인권실사 역량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

으며, 광물 분야의 경우 자원 안보적 관점에서의 협력이 부각되고 있다. 

공급망실사를 이행하기 위해 개도국의 제도·데이터 인프라 구축, 감독기관 

역량 강화, 중소기업 교육·컨설팅, 기술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이 중요해질 것으

로 보이며, 한국의 전략적 이익,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한국의 개발

협력정책은 공급망실사 역량 지원 사업을 한 축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

의 개도국에 대한 공급망실사 협력은 ① 국제 규범 정합성 및 제도 역량 강화 

지원, ② 개도국의 공급망 추적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③ 지

속가능 경쟁력 및 친환경 생산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ODA의 전략적 활

용, 통상협정과의 연계성을 도모하는 한편, 국내기업의 공급망실사 이행 지원

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노력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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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환경, 사회, 지배구조

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유엔식량농업기구 

FiA Fishery Administration 캄보디아 수산청

FLA Fair Labor Association 공정노동협회

FLEGT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

산림법 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 
행동계획

GIZ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독일국제협력공사

GVC Global Value Chains 글로벌 가치사슬

HREDD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Due 
Diligence

인권 및 환경 실사

IBS Institute for Basic Science 기초과학연구원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 국제에너지기구

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국제금융공사

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국제노동기구

IRA Inflation Reduction Act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JETRO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 일본무역진흥기구 

JICA 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일본국제협력기구

JOGMEC
Japan Organization for Metals and Energy 
Security

일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

약어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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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국문

KEITI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ion

한국환경산업기술원

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

KSP Knowledge Sharing Program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LkSG 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 독일 공급망 실사법 

METI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일본경제산업성

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NAP 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CP National Contact Points 국가연락사무소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OHCH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RBC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기업책임경영

SAI Social Accountability International 사회적 책임 국제기구 

SASI Sustainable Agricultural Supply Chain Initiative
지속가능한 농업 공급망 
이니셔티브 

SCCI The Sialkot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파키스탄 시알콧 상공회의소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발전목표

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UNCTAD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무역개발회의

UNGPs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 Human 
Rights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UNICEF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유엔아동기금

UNIDO
United Nations I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

유엔산업개발기구

UNMAS 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 유엔지뢰행동조직

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 미국지질조사국

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미국무역대표부

VUCE Ventanilla Única de Comercio Exterior 페루 원산지관리시스템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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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가. 공급망실사의 개념과 내용

공급망실사(supply chain due diligence)는 기업책임경영(RBC: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1976년 

처음 수립되어 최근까지 개정되어 온 OECD의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

이드라인(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의 2023년 개정판에 의하면, RBC는 정부들이 다국적기

업에 권고하는 사항으로서,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기업의 운영, 제품, 서비스와 관련된 사람, 지구 및 사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 

공급망실사는 RBC 이행 과정에서 기업활동의 부정적 영향을 식별, 예방, 완

화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절차로 정의된다.2) 공급망실사는 기업의 운

영,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 인권, 환경, 뇌물, 소비자, 기업 지배구조 

등의 분야의 부정적 영향을 다루며, 기업의 ‘사업 관계(business relationship)’

를 통해 연결된 영향까지 포함한다.3) ‘사업 관계’는 공급망 내에서의 사업 파트

너, 하청업체, 프랜차이즈, 투자 대상 기업, 고객 및 합작 투자 파트너뿐만 아니

라 기업의 자체 운영, 제품 또는 서비스에 기여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

1) OECD(2023a), p. 3. 

2) Ibid., p. 17. 

3) Ibid., pp.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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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체들을 포함한다.4) 

OECD가 2023년 발표한 「기업책임경영을 위한 실사 지침(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은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는 국가에서 운영되거나 이들 국가에 기반을 

둔 모든 다국적 기업에 대해 소유 구조, 부문,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된다.5) 이

에 따르면, 기업의 공급망실사 절차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① 기업책

임경영(RBC)을 정책 및 관리 시스템에 내재화, ② 운영,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

련된 실제 및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식별 및 평가, ③ 부정적인 영향을 중단, 

예방 및 완화, ④ 이행 결과를 추적·관리, ⑤ 실사 정책, 과정, 부정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다루기 위해 수행된 활동, 그 결과 및 성과에 대한 관련 정보를 외부

적으로 소통, ⑥ 기업이 실제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했음을 식별한 경우, 해당 

영향을 치유하기 위해 구제책(remediation)을 제공하거나 협력한다.6) 

그림 1-1. 공급망실사(due diligence) 절차의 개념도

자료: OECD(2023b), p. 21.

4) Ibid., p. 18.  

5) OECD(2023b), pp. 9-10.  

6) Ibid., pp.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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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실사 제도가 확산되면서 많은 개도국 기업에는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EU 등 국가에서 공급망실사는 구속력을 갖춘 규범으로 자리잡

고 있는바, 개도국 기업의 무역·투자, 금융 접근성 등에 영향을 주어 사실상 비

관세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고, 실사 대응역량이 부족한 개도국의 경우 GVC에

서 배제될 가능성도 안고 있다.7) 더욱이 공급망실사 제도가 지정학적 필터링 

장치의 일환으로 작동하여 특정 국가 배제 또는 의존도 완화 등의 수단으로 사

용될 소지도 있다. 

개도국 소재 기업과 사업 관계를 형성한 타국 기업들의 대응 역시 어려울 가

능성이 높다(자세한 내용은 3장 1절 참고). 즉 개도국의 공급자는 실사를 수행

할 인력 및 재정 자원 등의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으며, 해당국의 구

조적 문제로 인해 실사 규정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해당국의 빈곤율이나 취학 접근성 부족으로 인한 아동 노동의 증가, 인

프라 및 법제 미비, 정보 부족 등은 특정 기업이 단독으로 해소하기 어려운 문

제이다.8) 이러한 요인은 개도국에 대한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9) 궁극

적으로 개도국은 공급망실사 제도를 계기로 노동, 환경 등 자국 산업의 지속가

능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나. 공급망실사의 한국경제에 대한 함의 

생산비용에 기초한 전통적인 글로벌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s)

은 국제경제 체제의 지각변동과 더불어 변혁기를 거치고 있다. 진영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세계화 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힘을 잃어

가고 있다.10) 예컨대 인도가 미·중 경쟁하에서 글로벌 생산기지로 각광받기 시

7) 3장 1절 참고. 

8) UNIDO(2022. 9. 28.), “Understanding the implications of emerging corporate due diligence 

laws for SMEs in developing countries”(검색일: 2025. 8. 12.); Carry and Schöneich(2025), 

“Beyond the First Tier: Implementing Due Diligence in Raw Material Supply Chains”(검색

일: 2025. 8. 25.); OECD(2018). 

9) 3장 1절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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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한 것은 인도의 정책 드라이브와 더불어 지정학, 지경학적 요인이 크게 작용

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부분 산업의 중간재, 원자재 조달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 의

존한 가운데, 특히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등 첨단산업은 지정학적 위험에 노

출되어 있어11) 원재료, 중간재, 원재료 공급망을 안정화 및 다변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최근 수입 현황을 보면 중간재 비중에 큰 변화가 없는 가운

데, 원재료 수입 비중은 1996~98년간 제조업 수입에서 17.8%를 차지했으나 

2020~22년 20.7%로 상승했다. 원재료 수입 가운데는 비철금속 광석의 비중

이 1996~98년 3.9%에서 2020~22년 10.3%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한국의 

중국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반제품(semi-finished)의 대부분이 광물의 정·

제련을 거친 품목들이다.12) 

표 1-1. 한국의 원재료 품목별 수입 비중 변화

(단위: %)

원유·천연가스 석탄 철광석 비철금속 광석

1996~98년 66.8 10.7 3.7 3.9

2020~22년 58.1 13.8 7.8 10.3

자료: 방호경 편(2024), p. 103.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용, 생산기지 이전, 중간재, 원

재 수입처 다변화, 규제 적응 등은 한국의 수출, 투자기업에 규제 적응비용을 

발생시킨다. 이는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대외 활동을 위축시킨

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해외로부터의 수입 및 투자가 감소할 경우, 개도국 경제

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3) 

이러한 가운데 공급망실사는 규제 적응비용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 중 

10) Aiyar, Malacrino, and Presbitero(2024). 

11) 임소영 외(2024), p. 12.

12) 방호경 편(2024), pp. 101~103. 

13) 위의 자료, pp. 16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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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과 

관련된 고충 사항(grievance)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14) 제조업, 광업 분야는 

공급망실사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분야이며, 공급망실사 이행 자체 및 이와 연

계된 인권, 고용, 환경 문제 대응이 기업의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자세한 내용

은 2장 4절 및 3장 참고). 

공급망실사는 글로벌 분업체계가 급진전하던 1990년대 들어 ESG 이행, 동

등한 경쟁 환경(level playing field) 조성의 일환으로 출발하였으며, 유럽을 

중심으로 제도화되면서 기업에 실질적인 의무 사항으로 발전하였고, 사실상의 

무역장벽으로 작동하게 되었다(2장 참고). 여기에 더해 지정학적 요인이 공급

망 구축의 중요한 고려요인이 되면서,15) 공급망실사가 공급망 블록화의 수단

으로까지 사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도입한 「위구르 강제 노동 금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은 노동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중국을 견제하는 공급망 재편 수

단의 일부로 이해되고 있다. EU의 「산림벌채 방지 규정(EU Deforestation 

Regulation)」은 수입기업이 특정 원자재(소·가축, 코코아, 커피, 팜유, 목재, 

고무, 대두 등) 및 파생제품을 EU 시장에 들여오기 전에 생산지역이 산림파괴

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실사·추적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16) 

이 법에서는 국가별 위험 분류 제도를 도입하고 일부 국가를 고위험군으로 분

류하여 엄격한 실사 및 검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높은 삼림 벌채율을 보여온 

브라질과 인도네시아가 ‘표준 위험’ 국가로 분류된 반면, 벨라루스, 미얀마, 북

한, 러시아가 ‘고위험 국가’로 지정되었는데,17) 이는 지정학적 고려에 따라 특정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드러냈다. 

14) OECD(2025a). 

15) Aiyar, Davide Malacrino, and Presbitero(2024). 

16) European Commission, “Implementation of the EU Deforestation Regulation”(검색일: 2025. 

10. 29.).

17) “EU brands just four countries as ‘high risk’ under deforestation law”(2023. 5. 23.)(검색일: 

2025. 10. 29.).



16 • 개도국의 공급망실사 대응과제와 국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이러한 여건에서 개도국 공급망실사 역량 강화는 한국에 중요한 현안이다. 

한국정부는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4)에서 자원·소재의 안정적 

확보, ESG 이행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과의 전략

적 공급망 파트너십을 강조했다.18) 이는 공급망 관련 개도국 협력이 단순히 자

원·중간재 조달에서 벗어나 개도국의 자원 주권, 산업 선진화 의지 등에 부합하

는 공급망 파트너십 구축이 중요함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공급망실사 등에 따른 한국기업의 수출·투자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개도국의 개발 수요에 부응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공적개발원조, 개발

금융, 공급망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하여 개도국의 공급망실사 역량 강화 사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공급망 협력이 해당 국가의 수

요와 구조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설계한다면 한국의 중장기 국익에 기여하

는 동시에 개도국의 개발 수요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연구 목적과 주요 내용 

본 연구는 공급망실사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개도국에 대한 영향과 함의, 

최근 공급망실사 제도의 변화 및 이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라 개도국이 당면

한 대응과제를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개도국 협력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기존 국내 연구들은 대부분 EU 공급망실사 등 개별 제도 분석과 

기업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안 연구에 초점을 맞춘 반면, 본 연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공급망실사 제도가 개도국에 제기하는 도전과제를 연구하

여 한국의 개도국 협력정책 방향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차별적이다.

이상과 같이 1장에서는 공급망실사의 개념과 내용, 한국에 대한 경제적 함의 

등을 중심으로 연구 배경을 논하고, 연구의 목적과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다. 

18) 관계부처합동(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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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에서는 공급망실사의 도입 및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개도국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국제사회에서 공급망실사를 도입하게 된 배경 

및 계기와 발전과정을 주요 사건과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 현황을 중심으로 살

펴보았다. 둘째, OECD, UN, ILO와 같은 다자기구를 중심으로 실제 공급망실

사가 글로벌 규범으로 발전한 과정과 각 사례별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셋째, 

EU 및 유럽 주요국, 미국, 일본 등이 적용·도입 중인 공급망실사 규범의 주요 

내용과 최근 변화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공급망실사 제도의 발

전과정 및 관련 논의들이 개도국에 주는 함의를 검토하였다. 

3장에서는 개도국의 공급망실사 대응과제를 경제적 영향, 주요 도전과제, 

그리고 이와 관련한 국제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첫째, 기존 연구 문헌을 검토하여 공급망실사의 경제적 영향을 개도국(공급

국)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측면, 그리고 광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논하고, 이어

서 최근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요국(독일, 한국) 기업에 대한 경제적 영향, 

그리고 광물 조달과 관련된 영향을 정리했다. 둘째, 개도국이 공급망실사를 이

행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규범 수용 역량 강화, 실사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기

업 경쟁력 강화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셋째, 이와 연계된 다자간, 양자 간 국제

협력 사례를 검토했다. 이상에서는 산업 전반에 걸친 공급망실사의 다양한 문

제를 다루되, 최근 한국의 첨단산업 공급망 정책의 초점이 되고 있는 광물 분야

에 비중을 두었다. 

4장에서는 공급망실사와 관련한 한국의 개도국 협력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포스트-SDGs 시대를 염두에 둔 공급망실사의 발전 방향과 국

제사회의 협력 필요성 등을 논의한다. 국제사회가 기업책임경영(RBC)의 중요

성을 더욱 강조하는 가운데, 공급망실사는 다양한 이슈가 혼합된 글로벌 협력

과제로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본 연구를 토대로 공급망실사

와 관련된 한국의 개도국 협력정책 방향을 논의하며, 특히 한국기업의 실사 대

응비용을 낮추고, 신뢰 기반 글로벌 시장 접근성을 확보함으로써 공급망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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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개도국 공급망실사 협력정책의 방향성

을 제시했다. 셋째, ODA와 공급망실사 연계 강화, 통상협정과의 연계형 협력모

델 구축, 그리고 기업지원 체제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정책과제를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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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급망실사의 발전과정과 
개도국에 대한 함의

1. 개도국 공급망 확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가. 공급망실사의 연원

1990년대의 세계화는 글로벌 경제질서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

다.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1991년 소련 붕괴로 냉전 체제가 종식되면서, 

과거 사회주의 경제권 국가들이 세계시장에 편입되기 시작했다. 이는 기업의 

생산 활동이 확장될 수 있는 지리적, 경제적 공간을 대폭 확장했다. 또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과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은 다자간 무역 

규범을 재정립하며 세계화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체계가 구축되었다. 1990년

대 ICT 혁명이 지식의 이동비용을 낮춤으로써 기업은 복잡한 원거리 활동을 

조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국적기업의 해외 이전이 실현되면서 저임금 국가

로의 생산단계 이전이 확산되었다.19) 즉 이 시기를 기점으로 다국적기업들은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건비가 저렴한 개발도상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각국의 생산 역량을 활용하는 방대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게 되

었다.

이 과정에서 개도국은 그동안의 정책기조였던 보호주의에서 탈피하여 무역

자유화로 전환했다. 선진국으로부터의 해외이전을 수용하고 일자리를 창출

하기 위해서는 높은 무역장벽이 저해요인이 될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이다.20) 

19) 볼드윈(2016), 번역: 엄창호(2019), p. 13. 

20) 위의 자료, p.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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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개도국의 평균 적용 관세율(applied tariff rates)은 거의 30%에 달했

지만, 2003년에 이르러서는 11.3%로 떨어졌다. 관세율 인하분 가운데 일방적

인 관세율 인하가 12.3%p로 관세율 인하폭의 2/3를 차지했다. 즉 개도국의 자

발적인 의지가 당시의 글로벌 무역장벽 완화에 기여했다(그림 2-1 참고). 

그림 2-1. 개도국의 평균 적용 관세율(1983년, 2003년)

(단위: %, %p)

자료: Irwin(2022), p. 42. 

이러한 추세는 1990년대 자유화 움직임에 대한 반작용과 맞물려 새로운 과

제에 직면하는데, ‘바닥으로의 경쟁(race to the bottom)’이 그것이다. 다국

적기업들이 비용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동집약적 생산 분야를 중심으로 개도

국으로의 해외이전을 추진하는 가운데 낮은 임금, 느슨한 노동·환경 규제가 경

쟁력으로 작용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개도국의 생산 단가 하락과 임금 

하락으로 이어졌다. 한 예로 경쟁심화에 직면한 도미니카공화국의 청바지 제조

공장의 경우 1990년 1월부터 1991년 2월 사이 단위 가격이 2.18달러에서 1.87달

러로 하락하였으며, 이 기간 중 생산량은 일주일에 9,000벌에서 3,000벌로 

2/3가 감소한 끝에 공장이 온두라스로 이전되었다. 이는 1990년대 전반에 걸쳐 

공급망 내 노동 및 인권 문제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구조적 원인이 되었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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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사건

이러한 배경하에 낮은 노동·환경 규제 수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시민사회에

서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다국적기업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중요

한 기폭제가 되었다. 1990년대 공급망 논쟁의 상징적인 사건은 스포츠웨어 기

업 나이키와 관련된 ‘반(反) 스웨트숍(anti-sweatshop)’ 운동이었다. 나이키 

인도네시아 공장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저임금 문제가 처음 폭로되면서22) 시

작된 이 논란은, 1996년 『라이프(Life)』 지에 파키스탄의 12세 소년이 나이키 

축구공을 꿰매는 사진이 실리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데에서 비롯되었다.23) 

당시 나이키는 자신들이 직접 공장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제조업체가 아니라 마

케팅과 디자인에 집중하는 기업이며 공급업체인 독립 계약업체의 관행에 대한 

통제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부인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시민사회의 

캠페인과 불매 운동에 직면했다. 결국 나이키의 매출과 주가가 급락하며 심각

한 재무적 타격을 입었고, 이는 기업의 평판과 재무적 성과가 공급망 관리와 직

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입증하는 사례가 되었다.24) 

나이키 사건과 더불어 1996년 미국의 유명 연예인 캐시 리 기포드(Kathie 

Lee Gifford)의 의류 라인이 월마트 공급망 내 엘살바도르 공장에서 아동 노동

과 강제 노동을 이용한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당시 공장에서 해고된 두 명의 

근로자들이 보복 해고, 열악한 근무 환경, 무급 초과 근무,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고발했다. 이를 수용한 기포드는 나이키, 당시 클린턴 행정부와 협력하여 의류

산업 파트너십(AIP: Apparel Industry Partnership)과 공정노동협회(FLA: 

Fair Labor Association)라는 자발적 행동 규범을 만들었다.25)

21) 우미애(2004), p. 187.

22) Michigan in the World, “Ending the Business of Injustice. Early Organizing Against Nike” 

(검색일: 2025. 8. 27.).

23) “Inside Nike’s Struggle to Balance Cost and Worker Safety in Bangladesh”(2014. 4. 21.)(검

색일: 2025. 8. 27.).

24) Spar and Burns(2000).

25) Romer-Friedman(1999), “USAS Makes Kathie Lee Cry Again”(검색일: 202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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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와 캐시 리 기포드 사건은 기업의 공급망 내 노동 및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크게 전환시켰다. 시민사회의 이러한 압력은 윤리적 비판에 그

치지 않고 기업에 직접적인 재무적 손실을 야기하면서, 비재무적 리스크 관리

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결정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고, ESG의 출발점이 되

었다. 

이러한 이슈는 2000년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공급망실사의 필요

성을 더욱 강화했다. 2016년 국제앰네스티가 폭로한 콩고민주공화국(DRC)의 

코발트 광산 아동 노동 문제가 대표적이다. DRC의 소규모 광산들에서는 어린

이들이 보호 장비 없이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코발트를 채굴하면서 하루 1~2달

러의 품삯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는 애플,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등 거대 전자기업들의 공급망에 이 코발트가 사용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파장을 일으켰다. 당시 기업들은 “아동 노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

수한다”고 밝혔으나, 공급망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한 이러한 약속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26) 

다. 국제 논의로의 발전 

위와 같은 사건들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 공론화되는 가운데, 정부간 논의에

서도 관련 이슈가 등장했다. WTO 체제가 출범하면서 ‘무역 +’ 이슈가 본격적

으로 제기되었는데, 저임금 국가의 노동, 환경 기준을 개선하여 동등한 경쟁환

경(level playing field)을 형성하자는 것이 논의의 배경이었다. 이러한 논의의 

배경에는 인권, 윤리적 차원의 압력도 작용했지만, 낮은 노동·환경 보호수준을 

유지하는 국가에 소재한 기업의 경쟁우위에 위협을 느끼는 선진국 소재 기업들

의 경계심이 크게 작용했다.27) 

26) 국제 앰네스티(2016. 1. 19.), 「콩고민주공화국:스마트폰 배터리 속에 숨은 아동노동 실태」(검색일: 

2025. 8. 27.).

27) Hoekman and Kostecki(2009), p. 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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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무역협정에 노동 기준 준수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WTO에서 제기되었지만, 개도국들의 반대로 인해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1996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차 WTO 각료회의에서 개도국들은 이러한 주

장이 자국의 저렴한 노동력이라는 비교우위를 훼손하고, 실질적으로는 선진국

의 보호무역주의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28) 

이러한 가운데 기업과 시민사회, 국제기구가 참여하는 행동 규범(Codes of 

Conduct)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ILO·UNICEF·파키스탄 시알콧 상공회의소

(SCCI), 세계 스포츠용품 산업연맹과 미국 축구산업협의회 등이 참여한 애틀

랜타 협정(Atlanta Agreement, 1997)은 모니터링·등록제 등 공급망 통제 아

키텍처를 도입하고, 이탈된 아동에 대한 재활 지원을 제공하며, 신규 사례 예방 

및 지역사회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29) 이는 다국적기업, 

국제기구, 지역산업계 등이 함께 참여한 멀티스테이크홀더(Multi-stakeholder)

형 공급망실사의 초기 사례이다. 

한편 환경 경영표준 ISO 14001(1996), 독립적 비영리 단체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1997), 미국 노동부 산하 SAI(Social Accountability 

International)가 도입한 노동·인권 인증형 표준 SA8000(1997), 영국에 기반

을 둔 다자 거버넌스형 연합인 ETI(Ethical Trading Initiative, 1998), 대학, 

비영리단체, 나이키 등 미국 의류업체들이 설립한 FLA(Fair Labor Association, 

1999) 등은 자발적이지만 공개적인 책임 메커니즘을 도입했으며, 이는 투명

성·감사·시정조치로 이어지는 현재의 공급망실사 프로세스와 연결된다. 또한 

1998년 ILO 핵심원칙·권리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아동 노동 철폐·차별 금지)

은 세계화 시대의 최소 사회 기준을 제시했으며, 다음 절에서 논의할 2000년 

28) WTO, “Labour standards: consensus, coherence and controversy”(검색일: 2025. 8. 27.).

29) UNICEF, SCCI and ILO(1997); ILO(1997. 2. 14..), “ILO Unites With Industry Groups to 

Combat Child Labour”(검색일: 2025.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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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 

prises) 개정은 인권·환경·공시 등 책임 영역을 포괄하는 정부권고 기준을 현대

화했다. 

2. 글로벌 규범으로의 발전: UN, OECD, ILO 등 국제

기구의 논의

기업 차원의 공급망 관리 책임에 대한 논의는 특히 UN, OECD, ILO 등과 

같은 국제기구의 주도하에 구체적인 글로벌 규범으로 발전해나가기 시작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EU 및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공급망실사 관련 규정들이 차

례로 수립되었다. 

이 중 UN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기업들의 인

권침해 사례가 보고되고, 국제사회에서 기업의 인권 존중의 필요성이 지속적으

로 제기됨에 따라 인권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의 공급망 관리 책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UN 인권이사회(UN Human Right Council)

가 2011년 채택한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은 기업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

한 인권 침해 사항에 대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지침을 제시하였다.30) 해당 지

침은 크게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적정한 피해구제 등 

세 가지 영역에 걸쳐서 31개의 인권 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룬 것이 특징이다.31) 한편 기

업의 인권 존중 책임과 관련한 내용으로는 주요 근거(국제인권장전 및 ILO의 

기본원칙 선언), 기업 인권 존중 책임에 대한 정책 성명서 작성 지침, 인권 문제

30)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 “UN Guiding Principles”(검색일: 2025. 7. 29.).

31) UNHR(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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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실사 필요성 및 주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EU 지속가능 실사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한 다수의 공급망실사 제도가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주요 인권실사제도 수립과 관련하여 UN의 사례가 중요한 기준

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동 제도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표 2-1. UN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

구분 주요 내용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 기업 등으로부터의 인권 침해 보호 의무 

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이행방안(법률 적절성 평가, 사업체 지침 제공 등) 

 국가기관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보호조치(실사 및 감독) 

 다른 국가 및 기업과의 투자조약 혹은 계약 시 인권 의무 충족 유도 정책 이행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 기업 인권 존중 책임의 근거: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과 국제노동기구(ILO)의 기본원칙 선언 

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에 대한 정책 성명서 작성 지침 

 인권 문제에 대한 식별, 예방, 완화를 위한 실사 필요성 및 주요 내용

적정한 

피해구제

 기업의 인권 침해 보호를 위한 국가의 사법·행정·입법 수단 활용의 필요성 

 기업의 인권 침해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정부의 사법적·비사법적 고충처리 메커니즘 

제공 필요성 

 기업 차원의 고충처리 메커니즘 구축 및 참여 필요성

자료: UNHR(2011), pp. 3-35; 문진영 외(2022), p. 59 재인용.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을 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한 사례로는 대표적

으로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을 들 수 있다. 1970년대 당시 국제사회에서 다국적기업들의 영

향력 확대에 대응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확보 등의 필요성에 따라 동 지침의 

도입이 처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32) 해당 지침은 1976년 OECD ‘국제투자 및 

다국적기업 선언(The OECD Declaration on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Multinational Enterprises)’의 부속서로 처음 제시되었으며, 2023년 개

정판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의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개정절차

32) International Trade Center for ILO,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검색일: 202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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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거쳐왔다.33) 동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일반정책, 정보공개 의무, 

인권, 고용 및 산업관계, 환경, 부패와의 투쟁, 소비자 이익, 과학기술 및 혁신, 

경쟁, 조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34)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은 ‘UN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원칙’과 더불어 ‘EU 지속가능 공급망 실사 지침’ 등 이

후의 다양한 정부 및 민간 차원의 공급망실사 관련 지침 수립 시 핵심적인 기준

으로 활용되고 있다. 

표 2-2.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2023)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일반정책

지속가능 개발 달성에 기여,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존중, 지역사회와의 협조 및 역량 

강화 지원, 인적 자원 형성 장려, 로비 활동의 투명성 및 정직성 확보, 모범적인 기업 지

배구조 관행의 발전 및 적용 등

정보공개 의무
회사의 재무·운영 실적, 기업의 목표 및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자본 구조, 의결권 현황, 

이사회 구성원 정보, 주요 임원들의 임금, 관련 당사자 거래, 예측 가능한 위험요인 등

인권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 현지 국가의 국제적 인권 의무 및 관련 국내 법규 준수 의무

고용 및 

산업관계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 권리 존중, 단체교섭권 존중, 아동 노동 철폐, 강제 및 의무노동 

금지, 인종 및 성별 등에 따른 종업원 차별 금지, 노동자들의 집단 합의 등에 도움이 되

는 시설 제공, 고용조건 관련 협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

환경

환경관리 시스템 수립 및 유지, 부정적 환경 영향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와의 긴밀한 협

의, 심각한 환경 및 건강 피해에 대한 예방·완화·통제 조치 시행, 근로자 교육 및 훈련 제

공, 환경적으로 책임 있는 공공정책 개발에 기여 

부패와의 투쟁

공무원 및 협력사 직원에 대한 뇌물 지급 및 수수 금지, 적절한 내부통제 및 윤리 프로그

램 수립, 대리인에 대한 적절하고 합리적인 보수 제공, 뇌물 관련 대응에서 기업활동 투

명성 강화, 뇌물대응 정책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및 징계 절차 운영 등

소비자 이익

소비자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한 모든 기준의 충족을 보장, 소비자에 대하여 제품의 안전

한 사용·유지·처분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 제공, 소비자 분쟁 해결 절차의 투명한 운영, 

소비자 교육 촉진 노력, 소비자 개인정보보호 등 

과학기술 및 

혁신

과학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접근 및 공유를 확대, 현지국 혁신역량 발전에 기

여, 지적재산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 현지 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강화 등

경쟁
가격고정 및 부정입찰 등 반경쟁적 활동의 제한, 경쟁당국 조사에 협조 및 관련 법령 준

수, 경쟁법 규정 준수 등과 관련한 직원교육 강화

조세
현지 국가의 세법 및 관련 규정 준수(세액 결정을 위한 정보제공 협조 등), 세금에 대한 

위험관리 전략 채택

자료: OECD(2023), pp. 14-51.

33) OECD(2023), p. 3, p. 11.

34) Ibid., pp.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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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8년 OECD는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의 기업실사 조항 등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실사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및 Q&A 등

으로 구성된 ‘기업 책임경영을 위한 기업 실사 지침(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을 발표하였다.35) 동 지침은 기업들이 

공급망실사를 이행하는 데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제 실

사 이행을 위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실제 기업

실사의 범위에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중 과학기술, 경쟁, 조세 등은 

제외된다.36) 또한 기업실사 진행과 관련하여 정책 수립, 문제 확인 및 평가, 부

정적 영향 예방 및 축소,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등의 단계를 거치도록 권

고하고 있다.37)

한편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또한 

1977년 처음 채택한 ‘다국적기업 및 사회정책에 관한 3자 선언(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이하 ‘다국적기업 선언’)’을 통해 특히 고용 측면에서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침을 제시한 바 있다.38) 1960~70년대 당시 다

국적기업들의 해외진출 과정에서 특히 개도국을 중심으로 노동 문제가 주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ILO는 이와 관련한 규범 마련 차원에서 동 3자 

선언을 도출 및 발표하였다.39) ILO의 다국적기업 선언은 정부, 기업과 근로자

를 대상으로 고용, 훈련, 근로 및 생활조건, 노사관계 측면에서 책임감 있고 지

속가능한 사업장 관행을 위한 실행지침을 제시하고 있다.40) 무엇보다 이 선언

35) OECD(2018), p. 3.

36) Ibid., p. 10.

37) Ibid., p. 21.

38) ILO,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 (MNE Declaration)”(검색일: 2025. 7. 3.).

39) ILO Geneva(2006), “Tripartite Declaration of Principles concerning Multinational Enterprises 

and Social Policy”(검색일: 2025. 9. 1.).

40) ILO, “What is the ILO MNE Declaration?”(검색일: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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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OECD 기업실사 지침의 인권부문 규정에서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언급

하는 등 근로자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41) 

3. 주요국의 공급망실사 제도화 현황 및 특징

가. EU 지속가능 공급망실사 

EU의 지속가능 공급망실사 도입 논의는 2020년 4월 EU 집행위원회 법무총

국(Directive General-Justice and Consumer, 이하 ‘DG Justice’)이 공급

망실사 의무화 법안 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화되었다.42) 이후 초기영향평가 

발표 및 이에 대한 피드백, 온라인 공청회, EU 의회의 결의안 채택 등을 통해 

세부적인 기준에 대한 논의 및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43) 이러한 논의를 거쳐 

2022년 2월 23일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의 인권 및 환경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

한 실사 의무를 규정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Proposal for 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을 발표하였다.44) 이후 이사

회 및 의회에서의 추가적인 논의 및 수정을 거쳐 2024년 4월 24일 EU 의회에서 

최종안이 승인되었고, 같은 해 7월 25일 해당 지침이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45) 

의회에서 승인된 EU 지속가능 공급망실사 지침(CSDDD)의 주요 내용은 다

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CSDDD는 EU 역내 기업의 경우 전 세계 직원 수 

1,000명 이상이고, 매출액 4억 5,000만 유로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며, 비EU 

기업의 경우 EU 내 매출액이 4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된

41) OECD(2018), p. 11. 

42) Working Group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European Commission promises 

mandatory due diligence legislation in 2021”(검색일: 2025. 7. 9.). 

43) 문진영 외(2022), pp. 67~68.

44) European Commission(2022. 2. 23.), “Just and sustainable economy: Commission lays down 

rules for companies to respect human rights and environment in global value chains”(검색일: 

2025. 7. 9.). 

45) European Commissi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검색일: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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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6) 동 지침에 따라 대상기업들은 기업 자체 운영, 자회사 및 기타 가치사슬

상의 비즈니스 파트너 운영 시 잠재적이고 실제적인 인권 및 환경에 대한 부정

적인 영향을 식별하고 해결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47) 특히 최초 의회승인(안)

에서는 직접적인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뿐만 아니라 소비자, NGO, 시민단체 

등 간접적인 공급업체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48) 또한 EU 개별 회원국

들은 지침이 발표된 후 2년 이내에 CSDDD를 국내법으로 전환하도록 규정하

였다.49)

표 2-3. EU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의 주요 내용: 2024년 승인(안) 기준

구분 주요 내용

적용 대상

 EU 역내 기업: 직원 수 1,000명 초과 또는 전 세계 순매출 4.5억 유로 초과 기업 혹은 

모기업

 EU 역외 기업: EU 내 순매출 4.5억 유로 이상 기업 혹은 모기업

실사 

의무사항

 인권: 생명권·자유권·노동권·아동 노동 금지·강제노동 및 노예제 금지, 국제협약(ILO 핵심

협약·아동권리협약 등) 기반 

 환경: 생물다양성 보호·폐기물·오염물질·오존층·세계문화 및 자연유산·해양·습지 등

 기후변화: 일정 규모 기업에 기후전환계획(transition plan) 수립 및 이사회 감독, 온실가

스 감축 목표 설정, Scope 1·2·3 배출량 관리 요구

시행 일정

 모든 EU 회원국은 2026년 7월 26일까지 CSDDD 지침을 자국 법률로 이행하도록 의무화

 가장 큰 그룹(직원 5,000명 이상 또는 매출 15억 유로 이상)은 2027년 7월 26일부터 실사 

의무가 적용될 예정 

 중견 및 중소기업, EU 역외 대기업에 대한 이행시점은 추가로 2028~29년 단계적 도입

자료: EUR-Lex, “Directive (EU) 2024/17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1937 and Regulation (EU) 
2023/2859”(검색일: 2025. 7. 9.).

다만 2025년 2월 EU 집행위원회는 CSDDD 등의 규정 간소화를 포함하는 

지속가능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I)를 채택하였고, 4월 3일 EU 의회가 이

46) EUR-Lex, “Directive (EU) 2024/176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and amending Directive (EU) 2019/

1937 and Regulation (EU) 2023/2859”(검색일: 2025. 7. 9.).

47) Ibid.
48) Ibid.
49)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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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입법 결의안을 채택함에 따라 CSDDD의 시행일정 연기 및 관련 규제 

개정 등이 확정되었다.50) 먼저 시행일정과 관련하여 회원국 입법 전환기한은 

1년 연장된 2027년 7월 26일까지로 변경되었고, 기업 적용시기는 기존의 1차

(임직원 5,000명 및 순매출 15억 유로 초과) 및 2차(임직원 3,000명 및 순매출 

9억 유로 초과) 적용기업 기준을 통합하여 종업원 3,000명 초과 및 순매출 9억 

유로 이상 기업은 2028년 7월 26일부터, 기타 기업들은 2029년 7월 26일부

터 적용된다.51) 그 밖에 기업실사 의무 대상 범위를 자회사 및 직접 협력사까

지로 제한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간접 협력사에 대한 실사의무를 면제하였다.52) 

또한 중소기업 협력사에 대해 실사기업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를 VSME 

(Voluntary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 for non-listed SMEs) 기

준으로 제한하고, 정기 모니터링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53)

한편 2025년 10월 유럽 의회가 법사위원회(JURI, Legal Affairs Committee)

의 옴니버스 패키지 채택안을 부결시킴으로써 도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으나,54) 

11월 유럽의회 재표결에서 유럽 인민당 등이 제안한 수정 채택안이 가결된 이

후 2025년 12월 16일에 최종 승인되면서 이행이 확정되었다.55) 

50) European Parliament, “Omnibus I - sustainability reporting - “stop the clock” proposal”

(검색일: 2025. 7. 2.).

51) European Commission, “Questions and answers on simplification omnibus I and II”(검색일: 

2025. 7. 2.).

52) EUR-Lex,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s 2006/43/EC, 2013/34/EU, (EU) 2022/2464 and (EU) 2024/

1760 as regards certain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and due diligence requirements” 

(검색일: 2025. 7. 3.). 

53) Ibid.
54) European Parliament(2025. 10. 22.), “MEPs to vote on simplified sustainability and due 

diligence rules in November”(검색일: 2025. 11. 12.).

55) 「2025. 11월 말, 지속가능성 관련 옴니버스 패키지 1에 대한 유럽의회(EP)의 주요 결정 사항(CSRD 및 

CSDDD)」(2025.11. 28.)(검색일: 2025. 12. 18.); “EU Parliament Approves Omnibus Agreement 

to Cut Sustainability Reporting and Due Diligence Requirements”(2025. 12. 16.)(검색일: 

2025.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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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I) 채택에 따른 EU 지속가능 실사 개정 내용

항목 개정 전 개정 후

공급업체 위험 

평가
 간접 공급업체 포함

 직접 공급업체만 포함

 간접 공급업체와 관련된 부정적 영향에 대한 

신빙성 있는 정보가 있을 경우에만 평가

공급업체 

모니터링 주기
 매년  5년

비준수 공급업체 

계약 종료

 최후의 수단으로 계약 종료 의무 

있음

 계약 종료 의무조항 삭제

 신규 계약 체결 등이 금지되는 것으로 변경

민사책임 

(Civil Liability)

 기업의 불이행 시 EU 차원의 통

일된 민사책임 조항 명시

 인권 및 환경 단체가 피해자를 대

신해 소송 제기 가능

 EU 차원의 통일된 민사 책임 조항, 노동조합 

및 NGO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

는 조항 삭제

 회원국이 자국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 

가능

기후 전환 계획 

(Transition Plan)

 기후 전환 계획에 네 가지 항목 

포함

 기후 전환 계획의 ‘채택 및 이행’ 

의무

 전환 계획에서 네 가지 항목이 삭제되고, 목

표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Implementation 

Plan)’으로 대체

 실행 계획을 포함하는 기후 전환 계획 ‘채택’

만 의무화

다운스트림 

가치사슬 실사 

요건

 금융기관의 의무사항
 금융기관 대상 다운스트림 가치사슬 실사 요

건 삭제

제재
 벌금 최대 한도를 전 세계 순매출

액의 5% 이상으로 설정 가능

 관련 조항 삭제

 벌금 수준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회원국 규제 조화
 일부 영역에서 회원국이 더 엄격

한 요건을 도입할 수 있음

 회원국이 위험 평가 및 가치사슬 실사, 그리

고 벌금에 대하여 더 엄격한 요건을 도입할 수 

없음

 EU 차원의 조화 수준을 높여 회원국의 자율

성을 제한함

자료: 법무법인 세종(2025. 3. 6.), 「EU 옴니버스 패키지 발표: CSRD, CSDDD, EU Taxonomy 주요 개정안 분석」(검색일: 
2025. 7. 8.). 

나. 유럽 주요국

한편 EU CSDDD 지침 채택과는 별개로 다수의 유럽 국가들은 이미 인권 혹은 

환경 부문을 포괄하는 공급망실사법을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상황이

다. 먼저 프랑스 「기업실사의무법(Duty of Vigilance Law, Loi de Vigilance)」56)

의 경우 프랑스에 주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 중 종업원 수가 5천 명 이상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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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회사를 포함한 종업원 수가 1만 명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협력업체 등에 

대한 인권 실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57) 이 법은 2017년 3월 처음으로 제정

되었으며, 최근까지 별도의 추가 개정 등의 조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LkSG: 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

을 주요 사례로 들 수 있다. 독일 「공급망 실사법」은 2021년 6월 제정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시행 첫해인 2023년에는 독일 내 직원 수가 3,000

명 이상인 기업에 적용되고, 2024년부터는 1,000명으로 축소되었다.58) 또한 

실사대상 공급망은 직접 공급업체뿐 아니라 간접 공급자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9) 다만 EU 지속가능 실사 도입에 따라 본 제도는 개정 또는 여타 

법률로 대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2025년 5월 독일의 3당 연립 정부가 독일 

「공급망 실사법(LkSG)」 폐지 계획을 발표하는 등 독일 내부에서도 법안 폐지

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60) 

네덜란드의 경우 「아동노동 실사 의무법(Child Labour Due Diligence Law)」

이 2019년 의회를 통과하였고,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현재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로는 구체적 시행령(GAO: General Admini- 

strative Order) 마련과 감독기관 지정 등 세부 이행 체계가 지연되는 상황이 

지적되고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EU CSDDD 논의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 

시행이 계속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1) 무엇보다 EU CSDDD가 

2024년 7월 공식 발효되면서 각 회원국은 2027년 7월까지 국내법으로 전환

56) legifrance, “LOI n° 2017-399 du 27 mars 2017 relative au devoir de vigilance des sociétés 

mères et des entreprises donneuses d’ordre (1)”(검색일: 2025. 7. 4.). 

57) Respect international, “French Corporate Duty of Vigilance Law”(검색일: 2025. 7. 4.).

58)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BMJV), “Gesetz über die unter-

nehmerischen Sorgfaltspflichten zur Vermeidung von Menschenrechtsverletzungen in 

Lieferketten”(검색일: 2025. 7. 4.). 

59) Ibid. 
60) 임팩트온(2025. 4. 13.), 「독일 연립정부, 독일 공급망 실사법 즉각 폐지 합의…EU 옴니버스 패키지로 

대체」(검색일: 2025. 7. 3.).

61) A&O Shearman(2022. 10. 2.), “Mandatory human rights due diligence laws: the Netherlands 

led the way in addressing child labour and contemplates broader action”; Trustrace(2022. 

1. 25.), “Dutch Child Labour Due Diligence Act”(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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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므로, 네덜란드 「아동노동 실사법」이 별도로 시행되지 않거나, EU 법에 

통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다만, 본 법령은 아동 노동에 한정된 실사법

이므로 프랑스·독일에 비해 적용 범위가 좁은 편이다. 

한편 영국은 지난 2015년에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Modern Slavery Act)」

을 도입한 바 있다.62) 동 규정이 공급망 내 강제노동 등 인권실사 의무를 부과

하면서, 기업들은 매년 노예 및 인신매매 등과 관련한 성명서(slavery and 

human trafficking statement)를 발행해야 하며, 또한 해당 성명서에 공급

망에서의 노예 방지 관련 정책 및 조치, 관련 성과지표 측정 결과 등을 포함해야 

한다.63) 노르웨이도 기업의 공급망 인권 실사 의무를 규정한 「투명성법(Trans- 

parency Act)」이 2022년부터 발효되었으며, 스위스의 ‘스위스 의무규정(Swiss 

Code of Obligations)’에도 공급망실사 및 투명성 의무조항 등이 포함되었

다.64) 그 밖에 이탈리아, 벨기에, 핀란드, 루마니아 등에서도 공급망실사와 유

사한 형태의 법령이 도입되었거나 법령 초안 등이 제안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

된다.65) 

표 2-5. 유럽 주요국의 공급망실사 도입 현황

구분 국가 사례

공급망실사 법률 

도입 국가

영국 ‘현대판 노예제 방지법(Modern Slavery Act)’, 프랑스 ‘기업실사의

무법(Duty of Vigilance Law, Loi de Vigilance)’, 독일 ‘공급망 실사법 

(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 LkSG)’, 이탈리아 ‘기업책임

법(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of Legal Entities, Companies and 

Associations Act)’, 노르웨이 ‘투명성법(Transparency Act)’, 스위스 

‘스위스 의무규정(Swiss Code of Obligations)’

법률 계류 중인 국가 네덜란드, 벨기에, 핀란드, 루마니아

자료: Lus Laboris, “Supply Chain Due Diligence Laws”(검색일: 2025. 7. 9.). 

62) GOV.UK, “Modern Slavery Act 2015”(검색일: 2025. 7. 4.). 

63) legislation.gov.uk, “Modern Slavery Act 2015 - Explanary Notes”(검색일: 2025. 7. 4.). 

64) Lus Laboris, “Supply Chain Due Diligence Laws”(검색일: 2025. 7. 9.). 

65) Lus Laboris, “Supply Chain Due Diligence Laws”(검색일: 2025.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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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미국의 경우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분쟁 지역의 광물 활용 및 인권침해와 관

련하여 다양한 형태의 공급망실사 의무 규정을 도입하여 시행해 왔다. 가장 먼

저 「연방 관세법 규정(제307조 Convict-made goods; importation prohibited)」

에 따라 강제 노동, 죄수 노동 및/또는 강제 아동 노동을 포함하여 형벌 제재를 

받는 노동에 의해 외국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채굴, 생산 또는 제조된 모든 

상품과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66) 2010년에는 「도드-프랭크법(Dodd- 

Frank Act)」67)에 「분쟁 광물 규정」(제1502조)을 도입함으로써 미국 상장기업

들이 DR콩고 및 인접국가로부터 조달된 분쟁 광물의 사용 여부를 증권거래위

원회(SEC: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에 보고하도록 규정하

였다.68) 또한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2022년 발효)」을 통해 수입자가 해당 물품이 강제 노동에 의해 생산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등 특정 조건을 준수했다고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중화인민공화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69) 더불어 캘리포니아 주는 자체적인 「공급망 투명성 법률(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을 도입하여,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

업하는 대형 소매업체와 제조업체에는 “판매를 위해 제공되는 유형 상품에 대

한 직접 공급망에서 노예 및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웹사이트에 공

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70) 

66) GovInfo.gov, “19 U.S.C. 1307―Convict-made goods; importation prohibited”(검색일: 2025. 

7. 9.). 

67)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미국에서 금융시스템에 대한 규제 및 감독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

로 제정한 법률이다(이재화 2019, p. 1).

68) GovInfo.gov,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검색일: 2025. 

7. 9.). 

69) Lus Laboris, “Supply Chain Due Diligence Laws”(검색일: 2025. 7. 9.). 

70) State of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The 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검색일: 202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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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캐나다, 호주, 일본 등의 국가들은 주로 인권 실사와 관련하여 자국 

내 법령을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진행 중이다. 캐나다의 경우 「공급망 내 강제노

동 및 아동노동 근절법(Fighting Against Forced Labour and Child Labour 

in Supply Chains Act)」이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다.71) 해당 규정에 따라 

기업들은 제품 제조 등의 과정에서 강제노동 혹은 아동 노동에 대한 위험예방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72) 호주 또한 인권실사 제도의 일환으로 

2018년 「현대노예법(Modern Slavery Act)」을 제정하여 2019년부터 시행하

고 있다.73) 동 법률에 따라 호주에서 활동하는 기업은 매년 호주 국내 및 글로

벌 공급망에서 현대판 노예 위험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보고해야 할 의무

가 부여되고 있다.74) 일본 또한 2022년 발표한 ‘공급망 인권 실사 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Respect for Human Rights in Responsible Supply Chains)’

을 통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 문제에 대한 기업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75) 동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지침으로 일본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모든 기업에 인권정책 수립, 인권실사 실시,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 시 

구제조치 이행 등을 권고하고 있다.76) 

4. 요약과 시사점

1990년대 이후 세계화가 진전되면서 개도국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로 편

입되었지만, ‘바닥으로의 경쟁’ 논란이 제기됐다. 다국적기업이 인건비 절감과 

71) Canada Justice Laws Website, “Fighting Against Forced Labour and Child Labour in Supply 

Chains Act”(검색일: 2025. 7. 29.).

72) 유엔 글로벌 콤팩트 한국협회(2021), p. 20.

73) Australian Government Attorney-General Department, “Review of Australia’s Modern 

Slavery Act 2018”(검색일: 2025. 7. 29.).

74) Ibid. 

75)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2022), pp. 2-4. 

76) Ibid., pp.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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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한 규제 환경을 찾아 개도국으로 이전하면서 노동착취·아동노동·환경파괴 

문제가 드러났고, 시민사회의 비판이 확산되었다. 특히 나이키와 캐시 리 기포

드 사건은 공급망 관리 미흡이 기업의 비재무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

여주었다. 이후 국제사회는 기업책임을 제도화하기 위해 다자기구의 행동규범

과 표준을 잇달아 도입했으며, 이는 공급망실사 체계로 발전했다. 이러한 흐름

은 기업윤리를 넘어, 세계화 시대의 동등한 경쟁과 무역+노동·환경 기준 연계 

논의로 이어지며, 현재의 공급망실사 제도의 토대를 형성했다. 

기업 차원의 공급망 관리 책임에 대한 논의는 UN, OECD, ILO 등의 주도 

하에 글로벌 규범으로 발전해왔다. UN은 2011년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

칙’을 통해 국가의 인권 보호 의무,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 적정한 피해구제라

는 세 가지 영역에서 31개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OECD는 1976년부터 ‘다국

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운영해 왔으며, 2018년에는 실제 실사 과정에 대한 구체

적인 ‘기업 책임경영을 위한 기업 실사 지침’을 발표했다. ILO의 경우도 1977년 

‘다국적기업 선언’을 통해 고용 측면에서 다국적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규

정하였다. 이러한 원칙 및 지침들은 실제 EU를 비롯한 각국의 공급망실사 제도

화 과정에서 핵심적인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개도국이 공급망실사 대

응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관련 지침들은 준거점이 된다. 

이러한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EU 및 전 세계 주요국들은 공급망실사 제도의 

법제화 등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EU의 경우 2024년 4월 지

속가능공급망실사 지침(CSDDD)을 최종 승인함으로써 직원 1,000명 이상, 매

출액 4억 5천만 유로 이상 기업에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를 부과했다. 다만 

2025년 2월 옴니버스 패키지 채택으로 시행 일정이 연기되고 간접 공급업체의 

실사의무가 면제되는 등 일부 규제가 완화된 바 있다. 개별국 차원에서는 유럽

의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을 비롯하여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여

타 지역의 국가들 또한 공급망실사 및 유사 법령을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독일 

및 프랑스를 제외하면 대체로 인권실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특히 EU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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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들의 경우 EU CSDDD 발효에 따라 기존의 법령을 개정 및 대체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공급망실사 규제는 실사의무가 부여된 기업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공급망 내 협력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개도국 기

업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구나 다양한 공급망실사 규제 도입

이 논의되는 이른바 다중규제 환경에 놓여진 상황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기업 및 국가 차원의 역량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라

고 판단된다.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52개 국가에서 국가연락처(NCP: 

National Contact Points)를 통해 접수된 고충사항(grievance)을 정리해 보

면, 공급망실사를 이행하는 것 자체가 각국에서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

으며, 특히 인권, 고용,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침 준수에 어려움을 호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OECD 다국적기업 가이

드라인’ 이행과 관련하여 2024년 기준으로 금융·보험(15건, 26.8%), 제조업

(12건, 21.4%), 광업·채석(7건, 12.5%)에서 고충 건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

으며, 해당 분야는 2011~24년의 누적 기준으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고충 이슈별로는 인권(33건, 58.9%), 일반정책(실사, 29건, 51.8%), 고

용·IR(23건, 41.1%) 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즉 공급망실사 이행 

자체(일반정책)가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특히 인권, 고용, 환경 등

이 중요한 이슈임을 보여준다. 

이는 OECD 가이드라인 관련 52개 국가별 거점(NCP)을 통해 조사된 자료

이나, 해당 지침을 준수하는 데 따른 개도국의 어려움이 상당히 클 것이라는 점

을 예상할 수 있다. 고충을 제기한 국가에 개도국 또한 상당수 포함된 점에서도 

그러하며, 만약 기반 여건 및 제도의 집행역량 등이 미흡한 개도국으로 한정할 

경우 현재의 조사 결과보다 어려움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

로 판단된다. 



38 • 개도국의 공급망실사 대응과제와 국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그림 2-2.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이행 시 고충사항

(단위: %)

자료: OECD(2025a), p. 5.

요컨대 공급망실사의 제도화는 인권·환경 등 글로벌 공공선을 강화하는 긍

정적 효과를 낳는 한편, 이를 충족할 제도적·행정적 기반이 부족한 개도국에는 

규제비용과 시장배제 위험을 동시에 가중시키는 양면성을 지닌다. 즉 공급망실

사 제도는 공급망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만, 그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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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역량은 국가마다 다르며, 이러한 비대칭성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불안

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개도국의 공급망실사 이행을 위해서는 규범 수용에 더해 인프라 확충, 기업 

역량 강화 등 포괄적인 대응이 요구된다(3장 참고). 나아가 개도국이 단순히 외

부 규범을 수용하는 차원을 넘어, 국가 산업정책 및 발전 전략과 연계하여 대응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다음 장에서는 공급망실사 제도화

가 개도국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검토하고, 이어서 규범수용 역량 강화–실사 

인프라 구축–기업 경쟁력 제고의 세 축을 중심으로 개도국의 도전과제를 분석

한다. 그리고 개도국 공급망실사 도입 지원을 위한 주요 국제협력 사례를 검토

함으로써, 개도국의 대응 역량 강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요소와 수단 등을 식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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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개도국의 공급망실사 대응과제

1. 공급망실사의 경제적 영향 

가. 공급국(개도국)에 대한 영향

1) 긍정적 영향

공급망실사 이행 과정에서 기업은 데이터 관리, 보고 체계, 내부 감사 등 경

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비용이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자산이 된다. 또한 환경친화적 기술과 공정혁신을 도입

함으로써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바,77) 실사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은 

국제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평가되고, 브랜드 이미지가 향상될 수 

있다.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실사 준수 여부가 투자 결정의 핵심 지표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자본 비용을 낮출 수 있다. 아울러 실사를 통

해 기업은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법적 소송이나 갈등과 관련된 분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78)

공급망실사 규정은 공급망 투명성과 추적 시스템을 강화하고, 모든 수입업

체에 대한 요건을 표준화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촉진할 수 있다.79) 자발적 지속

가능성 기준(VSS: Voluntary Sustainability Standards)이 거래 비용과 정보 

비대칭을 줄여 인증된 생산자의 수출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확인되는바, 유사한 

긍정적 무역 효과가 실사를 준수하는 제품에도 발생하는 것을 기대될 수 있다.80)

77) UNCTAD(2025), p. 29.

78) OECD(2016), p. 59.

79) UNCTAD(2025), p.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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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적 영향

실사 규정은 개도국 기업들이 법률 지식 및 제도적 역량이 부족할 경우 규제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은 실사 규정 준수를 위한 

기술, 관리, 재정적 역량이 부족해 국제거래에서 배제될 위험이 높다.81) 개도

국 기업은 실사 규정을 충족하기 위한 방대한 데이터 보고, 인증, 감시 체계 등

의 규제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여기에 소요되는 투자 및 반

복적인(recurrent) 비용은 특히 자원과 금융 접근성이 제한된 개도국 생산자, 

특히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82) 또한 구매자가 실사 준수 비용을 반

영해 구매가격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그 부담이 개도국 공급업체에 전가될 수 

있다.83) 

실사 조치가 높은 경제적 부담을 부과할 경우, 이는 개도국의 고용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소지도 있다. 실제로 독일과의 무역 감소로 인해 캄보디아, 파

키스탄, 방글라데시에서는 많은 의류 공장이 문을 닫고 수만 명의 노동자가 실

업자가 되는 결과를 겪었다.84)

개도국 기업이 실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외시장 접근 및 글로벌 가

치사슬(GVC)에서 구조적 배제 가능성도 존재한다.85) 해당 개도국에 소재한 

기업의 공급망실사 의무 이행이 어렵거나, 리스크가 크다고 인식될 경우 공급

망 상위의 기업들이 특정 지역이나 공급업체와의 관계를 단절할 수 있다. 이는 

무역 왜곡 및 수출 전환으로 이어져 해당 국가의 무역·투자를 감소시키고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86) 무역 전환 현상은 EU의 불법 벌목 방

80) Ibid., p. 29.

81) EU(2020), p. 17; United Nations(2024), p. 36.

82) UNCTAD(2025), p. 34. 

83) European Commission(2020), p. 85; UNCTAD(2025), p. 42.

84) Kolev-Schaefer and Neligan(2024), p. 16.

85) UNCTAD(2025), p. 34; Larsen(2022), “Supply chain governance is changing. What’s at stake 

for developing countries?”(검색일: 2025. 8. 13.).

86) UNCTAD(2025), p. 36; European Commission(2020), p. 326; UNIDO(2022. 12. 6.), “Sustainable 

supply chains in times of multiple crises”(검색일: 2025. 8. 13.); IISD(2023), “Due Di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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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규제(FLEGT) 도입 이후 열대 목재 제품 수출이 중국과 인도로 전환된 사례

에서 관찰된 바 있다.87) 또한 독일 「공급망법」 도입 이후 지속가능성 표준 집

행에 문제가 있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으로부터 의류 수입이 20% 이상 감소

하는 무역 전환 효과가 나타났다.88) 한편 미국 「도드-프랭크법」 사례에서는 기

업이 분쟁 지역에서 원자재 조달을 피하면서 무역 감소, 지역 생태계에 대한 영

향, 심지어 영아 사망률 증가와 같은 의도하지 않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

다.89) 더욱이 강제적 실사 규정하에서 기업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증된 공급

업체를 선호하는 경향이 생길 수 있는바, 비인증 또는 역량이 부족한 생산자들

의 배제가 심화될 수 있다(Lock-in Effect).90) 

한편 강제적 실사 의무 프레임워크 없이는 개도국 현장에서 실제적인 이점

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91) 즉 기업들이 강력한 집행과 실질적인 결

과 도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면 실제적인 영향을 해결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만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형식적인 준수에 그칠 위험이 있으며, 이는 실사 제도

의 본래 의도인 개도국의 사회적, 환경적 영향 개선을 달성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광업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등 청정에너지 기술에 필수적인 리

튬, 코발트, 니켈, 구리 등은 글로벌 차원의 에너지 및 디지털 전환에 따라 수요

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그림 3-1 참고). 개도국은 이러한 자원

의 주요 산지로, 글로벌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한다.92)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Unexpected challenges and 

opportunities”(검색일: 2025. 8. 25.).

87) UNCTAD(2025), p. 30.

88) Kolev-Schaefer and Neligan(2024), p. 23 및 Wolfmayr et al.(2023)은 EU와 취약한 거버넌스 

국가 간의 국제 무역이 크게 감소하여, 고위험 부문에서 EU 수입이 26%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89) European Commission(2020), pp. 350-351. 

90) UNCTAD(2025), p. 36.

91) European Commission(2020), p.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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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전환광물(transition minerals)에 대한 글로벌 수요 전망

주: 전환광물은 에너지 전환에 필수적인 광물을 의미하며, 리튬, 코발트, 니켈, 구리 등이 대표적이다. 
자료: IEA(2023); OECD(2025b), p. 4에서 재인용. 

많은 광물 보유국들이 부패, 분쟁, 보안 문제, 인권 침해 등의 위험에 노출되

어 있으며, 이로 인한 공급 불안정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는 점은 많은 사례와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다. 예컨대 앙골라 내전은 코발트 가격을 폭등시켰고, 중

남미 구리 생산국에서는 노동 불안과 파업이 생산 중단, 투자 연기, 글로벌 구

리 공급 차질 및 가격 변동성을 초래했다.93) 이와 같은 리스크는 전기차 등 첨

단·친환경 제품 공급에 지장을 야기하며, 특정 광물(코발트, 알루미늄 등)은 공

급 불안정 가능성이 더 높다고 평가된다.94) 한편 부패는 단기적인 사업 비용뿐

만 아니라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하고 운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약화시켜 해

당 국가의 광물 공급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요인이다(그림 3-2 참고).

이러한 배경하에 광물 공급망실사 규제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OECD 광물 실사 지침(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은 기업이 고위험 지역을 회피하지 않고, 현지 

사회가 위험을 완화하도록 도와 투자를 촉진하며, 광산 개발 소요시간을 단축

92) OECD(2025b), p. 4. 

93) Ibid., p. 7. 

94) Berr, Hischier, and Wäger(2023); Jia, Meng, and Li(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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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점을 유도하고자 한다.95) 

광물 생산국 정부는 지역가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를 고려할 

수 있으며, 이에 부응하여 수요 기업과 정부는 광물 생산국 정부와 협력하여 안

보 개선, 근로자 인권 개선, 환경 영향 완화 등에 투자할 수 있다. 전반적인 광

물 부문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은 투자 환경 개선에 기여하며, 실사 도입은 여

기에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책임 있는 광물 공급에 대한 기대치가 지나치게 높

으면, 투자자들이나 구매자들이 고위험 국가를 회피할 수 있으며, 이는 고위

험 지역의 광업 발전에 필요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96) 

요컨대 광물 공급에 대한 공급망실사는 단기적인 비용을 초래하지만, 책임

감 있고 다각화된 글로벌 공급을 가능하게 하고, 광물에 대한 규칙 기반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중장기적인 편익을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3-2. 광물 보유국의 공급망 리스크

자료: OECD(2025b), p. 8. 

95) OECD(2025b), p. 10. 

96) Ibid., pp. 10-12. 



제3장 개도국의 공급망실사 대응과제 • 45

나. 수요국에 대한 영향

1) 독일 기업

독일 기업들을 대상으로 「독일 공급망 실사법(German Supply Chain Act)」 

시행 1년 후의 영향을 설문조사를 통해 평가한 연구에 따르면,97) 이 법률 시행

은 상당한 준수 비용을 수반하며, 이는 특히 생산 조건이 덜 투명한 개도국 및 

신흥국에서 중간재를 조달하는 기업에 해당된다. 또한 규제에 대한 경험이 부

족할 경우 높은 법적 불확실성이 발생한다. 

그림 3-3. 「독일 공급망 실사법」의 기업 규모별 영향

(단위: %)

자료: Kolev-Schaefer and Neligan(2024), p. 20. 

설문조사 대상 기업의 12% 이상이 인권 및 환경 보호 기준이 높은 국가에서 

제품을 구매하거나 생산하기로 결정했으며,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의 

경우 이 비율은 22%에 달한다. 고위험 국가, 즉 거버넌스 구조가 취약한 국가

97) Kolev-Schaefer and Neligan(2024). 독일의 산업(industry) 및 산업 관련 서비스(industry-related 

service) 분야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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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활동을 철수하거나 공급업체를 변경하려는 기업도 있으며, 설문조사 응답 

기업의 약 7%가 실제로 이러한 전략을 실행했는데, 이는 특히 해외 생산을 하

는 기업들 사이에서 높게 나타났다.

일부 기업들은 높은 준수 비용으로 인해 생산을 다시 독일로 이전(리쇼어링)

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으며, 소수의 기업(모든 기업의 3%, 영향을 받는 기업의 

6%)이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EU 회원국이나 인접국 등 지속가능성 

기준이 높은 국가에서 조달하는 ‘니어쇼어링’ 추세도 나타났다.

「독일 공급망 실사법」은 직접 적용되는 대상 기업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기업

에 영향을 미치는바, 많은 기업들이 고객에게 보고해야 하거나 공급업체가 규

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직접

적인 적용 대상이 아님에도 고객에게 보고해야 하거나 공급업체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그림 3-3 참고).98) 

2) 한국 기업

2024년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 내 수출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ESG 규

제 대응 현황 및 정책 과제를 조사했다. 기업들은 가장 부담이 되는 ESG 수출

규제로 ‘탄소국경조정제도’(48.3%)와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23.9%)를 꼽

았다. 기업들의 EU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지침에 대한 평균 대응 수준은 35점

이며, 대기업의 대응 수준은 47점, 중소기업의 대응 수준은 30점으로, 중소기

업이 공급망실사 규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기업

의 대부분(81.4%)은 공급망실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시행하고 있다’ 또

는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응답한 기업은 각각 9.3%에 불과했다. 

해외에 소재한 협력업체에 대한 공급망실사 대응 수준을 묻는 질문에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이 51.9%, ‘잘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이 16.0%를 차지

98) Kolev-Schaefer and Neligan(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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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기업들은 ESG 수출규제와 관련한 애로사항으로 ‘시설 교체·시스템 구축 

등 비용 부담’(53.7%)이 가장 크다고 응답했으며, ‘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 

설정’(37.6%), ‘관세 장벽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31.2%), ‘과징금·부담금 등 

제재 과중’(23.9%) 등이 뒤를 이었다.99)

요컨대 한국 내 수출기업들은 공급망실사 시행부터 해외 협력업체에 대한 

실사 관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규제에 

대한 낮은 인식과 대응 수준, 비용 부담과 맞물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4. ESG 의무에 대한 한국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단위: %)

기업경영에 가장 부담이 되는 ESG 수출규제 해외 협력업체의 공급망실사 대응 수준

주: 국내 수출기업 205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임. 
자료: 대한상공회의소(2024), p. 2, p. 3. 

3) 광업

상기한 바와 같이 개도국에서의 핵심광물 채굴은 다양한 위험에 직면해 있

고, 이러한 위험은 또 다른 분쟁, 투자 저해, 공급 중단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요 광산 프로젝트는 생산이 일주일 지연될 때마다 약 2천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추정결과도 있다.100) 첨단·친환경 제품의 공급망은 주요 광물을 보

99) 대한상공회의소(2024). 

100) Davis and Franks(2014); Franks et al.(2014); OECD(2025b), p. 1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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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아시아, 아프리카 또는 기타 개발도상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교란

되며, 이를 사용하는 한국과 같은 국가들의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

컨대 한국으로 유입되는 리튬이온 배터리(LIB) 셀은 리튬 공급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비용 변동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101)

광물에 대한 접근 편의성을 위해 위험요인을 간과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부당한 거래 및 부패로 인한 비용 증가, 투자 저해, 예측 불가능한 공급 중단 등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102) 따라서 광업에 대한 공급망실사는 수요국들의 

안정적인 자원 확보를 위해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다.103) 

글상자 3-1. 수요국 기업 관점에서 본 공급망실사의 비용과 편익

공급망실사 이행에 따른 기업의 비용과 편익은 실사 범위, 기업 특성, 측정 방법론, 비용 산정에 포함

되는 활동 내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공급망실사를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로 볼 것인

지, 아니면 기업 가치 창출의 기제로 볼 것인지가 기업의 비용과 편익에 대한 시각을 결정한다.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 11월 옴니버스 제안(Omnibus proposal)을 내놓으면서 EU의 CSDDD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및 지속가능한 개발 지침),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지속가능 활동에 

대한 EU 분류체계(EU Taxonomy)가 규제 강도가 낮은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EU 기업에 지나친 행

정적 부담을 초래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은데, 비용 중심 사고가 

EU의 규제 단순화를 탈규제로 끌고 가 지속가능성의 본래 취지를 약화시킨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즉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와 실사가 단순한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아니라 기업 가치 창출의 기제로서, 

△ 외부효과 가격 반영, △ 자본 배분 효율화, △ 리스크 이해(공급망 차질 등), △ 직원 동기 부여, △ 이

해관계자의 신뢰 제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이다.104) 이러한 논거에 의하면, 

규제 비용은 점차 감소하므로, 시행 초기에 규제를 후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OECD(2016)은 RBC 실사의 초기 구현비용이 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의 재무 성과, 운영 

효율성, 평판, 위험관리 등에 걸쳐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OECD(2016)은 OECD의 5단

계 실사 프레임워크를 토대로(그림 1-1 참고), 공급망실사 비용 측정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여기

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회성(One-time)과 경과성(Recurring)으로 구분한다. 일회성 비용에는 RBC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실사 정책 개발 및 재정 비용, 필요한 IT 시스템 조달 및 설치, 

직원 및 공급망 파트너 교육 및 정보 제공 비용이 포함된다. 그리고 경과성 비용에는 업무 전담직원 비

용,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데이터 집계 및 분석 관련 비용 등이 포함된다.105)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101) Berr, Hischier, and Wäger(2023).

102) OECD(2025b). 

103) G7의 핵심광물 행동계획(G7 Critical Minerals Action Plan)이 대표적인 사례이다(4장 참고). 

104) Rache and Kell(2025), “Sustainability ‘Post-Omnibus’ – In Search of a New Narrative”

(검색일: 202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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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상자 3-1. 계속

기업 차원의 요인으로는 기업의 종사 분야, 사업 성격, 기업의 본거지, 조직 규모, 기존 RBC/실사 프

레임워크, 사업 관계의 폭과 깊이, 주요 사업 파트너의 본거지 등이 있다.106) 또한 앞의 독일 기업 사

례처럼, 공급업체 변경에 따른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  

한편 공급망실사의 직접적 편익은 기업의 운영 및 공급망에 대한 이해 증진과 문제 및 위험 조기 

감지 능력으로서, 위험 예방 및 완화는 구제 비용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장기적인 손실로부터 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 보다 광범위한 편익은 주가 상승, 자본 비용 감소, 브랜드 가치 향상, 공정 및 제품 

혁신, 기업 거버넌스 개선 등이다. 다만 이러한 편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과도하거나 부적합

한 대응, 관료적 절차 도입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107) 공급망실사를 비롯한 RBC 기반을 갖춘 

국가의 기업들은 규제에 대한 준비도가 높고 새로운 규제에 대한 적응력도 높아 비용 부담이 낮으며, 

편익을 즉각적으로 향유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노르웨이와 스웨덴 기업의 사례에 따르면, 공급망

실사 준수에 따른 비용보다는 그에 따른 기업 가치 상승과 같은 편익이 훨씬 더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8) 

2. 개도국의 도전과제

최근 확산되고 있는 공급망실사 의무 법제화 등의 규제는 기업에 자신들의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와 환경파괴를 예방하고 완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공급망실사 규제 확산은 특히 개발도상국에 새로운 도

전을 제기하고 있다. 개도국의 많은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은 복잡하고 엄격

한 실사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

망에서 배제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 본절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선행연구 사례

를 바탕으로 공급망실사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개도국들이 직면하였거나 직면

하게 될 주요 도전과제를 선별하여, 이에 따른 주요 문제점과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05) OECD(2016), p. 12. 

106) Ibid., p. 46. 

107) Ibid., II. Literature Review.  

108) KPMG(2024), “Review of the effects of the Norwegian Transparency Act”; Swedwatch 

(2024), “Swedish firms’ shareholder payouts show CSDDD costs are negligible”(검색일: 

2025.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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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공급망 실사규제에 따른 개도국의 도전과제에 대한 기존의 

주요 논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UNCTAD(2025)는 개발도상국의 공급망 

실사 대응과 관련한 장애요인을 규제적 장벽, 경제적 장벽, 지식 장벽, 사회적 

장벽 네 가지 차원의 장벽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서 규제적 장벽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법적 복잡성, 인식 부족, 법적 전문성 결여, 기관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한다. 다음으로 경제적 장벽은 실사 규정 준수를 위한 기업의 각종 비용 부

담에 대한 부분을 의미한다. 또한 지식 장벽은 경제 주체들이 관련 데이터에 접

근하고 실사 프레임워크를 탐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노하우를 보유하기 어려

운 상황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장벽은 개발도상국 생산자의 문화적 

맥락과 전통 지식 또는 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문화적 규범과 가치에 기반

하여 설계되고 집행되는 실사 규정의 시행에 대한 저항을 의미한다. Jia et 

al.(2018)은 개도국의 낮은 수준의 규제 및 집행력 약화, 지속가능성 실천을 촉

진하기 위한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부족 등을 주요한 어려움으로 제시한 바 있

다. Carry & Schöneich(2025)는 공급망 실사 법률의 개도국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 및 집행 역량 미흡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였다. Ngangjoh-Hodu et al. 

(2023), Wuttke et al.(2022), Yang(2025), Sarfaty(2015) 등도 공급망 실

사 관련 규제 준수, 실사대응 역량 및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개도국들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본절에서는 개도국이 공급망실사 규제 도

입과 관련하여 직면하게 될 주요한 도전과제를 크게 규범 수용 역량 강화, 실사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기업 경쟁력 강화 등으로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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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개도국의 공급망실사 대응의 장애요인: 유형별

구분 주요 내용

규제적 장벽
 복잡한 행정절차와 법적 복잡성, 인식 부족과 전문성 결여에 따른 이행의 어려움

 제도적 여건이 미흡한 지역의 공급망 배제

경제적 장벽
 높은 실사 준수 비용

 엄격한 실사 요구사항으로 인한 금융접근성 악화

지식 장벽
 기술적 노하우 부족: 실사 프레임워크 탐색과 데이터 접근의 어려움

 위험관리 도구 부족: 잠재적 위험 식별 능력 및 완화 능력 미흡

사회적 장벽 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실사 규정 시행에 대한 저항 

자료: UNCTAD(2025), pp. 33-34.

가. 규범 수용 역량 강화

일반적으로 개도국들은 공급망실사와 관련하여 복잡한 행정절차와 법적 복

잡성으로 인해 실사 규정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공급망실사 관련 

법률이 기존 국내법과 충돌하여 법적 모호성을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

다. 이와 같은 규제적인 장벽은 주요 기업들이 취약한 특정 경제주체나 제도적 

여건이 미흡한 지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공급

망실사 규정의 목표인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Sarfaty(2015)의 경우 근본적으로 공급망 규제는 정부가 규제 대상기업 자

체에 규제 의무를 위탁한 것으로 해당 기업들은 자체 공급업체를 규제하는 역

할을 하게 되며, 이로 인해 정부의 감독 부족 및 투명성 결여와 같은 책임소재

에 대한 우려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109) 더 나아가 기업들이 규제 기능을 

민간 컨설턴트나 다른 공급업체에게 다시 위탁하는 ‘규제 위탁의 연쇄(chain 

of outsourcing)’가 나타나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110)

또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와인 분야와 인도네시아의 임업 분야에서는 자국

의 조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유럽의 기준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109) Sarfaty(2015), p. 435, p. 454.

110) Ibid., pp. 43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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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여건에 맞지 않은 제도 적용의 문제 또한 지적되고 있다.111)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많은 개도국에서 이와 관련한 정치적 지원이 부족하고 규제 

집행력이 약하다는 점이다. Azmat and Ha(2013)은 방글라데시와 같은 국가

들의 경우 통제, 모니터링, 제재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으며, Carry & 

Schöneich(2025)는 페루의 경우 상대적으로 강력한 환경 관련 법률을 도입하

였으나, 이를 적절히 모니터링하고 실행할 수 있는 현지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

적하였다. Jia et al.(2018)은 개도국들의 정책 실행력 부족의 구체적 요인으로 

정책입안자들의 적절한 규제 목표 설정의 어려움, 검사 및 모니터링에 할당된 

자원 부족, 현지 여건에 맞춘 규제 조정의 어려움, 규제 프레임워크 자체의 취

약성 등을 제시하였다. 

Yang(2025) 또한 공급망실사 등 규정 집행 여건 미흡, 디지털 규제도구 부

족 등 규제 공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특히 Yang(2025)는 동남아시아 국

가들의 경우 기업 수에 비해 노동감독관 수가 상당히 부족하여 공급망실사 규정 

집행에 상당한 규제 공백(regulatory vacuum)이 발생함을 지적하였다.112) 

실제로 베트남의 경우는 노동감독관 대 기업의 비율이 ILO 권장기준인 1:800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1:2,300으로 나타났다.113) 

이에 더해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의 경우 기

업, 인증기관, 정부기관에서 높은 수준의 부패와 형식적인 준수가 보고되는 등 

부패 문제 또한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114) 실제로 공급업체들이 제3자 

감사기관으로부터 인증 라벨을 구매하거나 사기 행위를 통해 인증을 획득하는 

사례가 있으며, 정부기관에 대한 불법적 뇌물을 통해 규제 변경을 저지하거나 

감사 시 가짜 문서를 제출하여 인증을 획득하는 사례 등도 확인되고 있다.115) 

111) Jia et al.(2018).

112) Yang(2025), p. 9.

113) Ibid., p. 13.

114) Jia et al.(2018).

11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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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Ngangjoh-Hodu et al.(2023)은 DRC와 탄자니아 같은 국가들이 법치

주의 지수에서 낮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116) 실사규정 위

반 위험이 더 클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개도국의 규범 수용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히 자국 내 규범과 국제기준을 조화시키는 문

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관련 제도를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역

량을 제고하는 부분까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개도국들 

또한 자체적인 노력 및 국외지원 등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관련 제도 정비를 위

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사례가 국가인권계획(NAP: National 

Human Rights Plans of Action) 수립과 관련한 부분이다. ‘UN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UNGPs)’에 따라 다양한 국가들이 NAP를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개

도국들은 선진국 및 주요 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117) 

그 밖에 개도국 차원에서 환경영향평가시스템(SEIA),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등 환경보호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노력 또한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칠레는 

SEIA 개정, EPR 의무화 등 다양한 환경보호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118) 

베트남의 경우도 「환경보호법」 개정(2020년)을 통해 환경영향평가(EIA) 체계 

강화, 폐기물 관리 규제 강화, 환경 모니터링 및 보고 투명성 확대, EPR 의무

화, 기업 환경 관리 시스템 구축 의무 등의 조치를 시행하였다.119) 

다만 국가적 차원의 인권계획 수립 및 환경보호 관련 제도 정비 등은 공급망

실사 규제 확산에 대비하는 기반 여건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의미 있

는 것은 사실이나, 궁극적으로는 실사규제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국제협력 채널을 통해서 실제 실사

116) Ngangjoh-Hodu et al.(2023), p. 38.

117) National Action Plan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검색일: 2025. 9. 16.).

118) 외교부, 「칠레 친환경 산업 및 시장 동향」(검색일: 2025. 9. 16.).

119) 마켓인(2023. 4. 23.), 「리튬 빗장 거는 중남미…매장량 1위 칠레도 ‘국유화 선언’」(검색일: 2025.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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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와 관련한 각종 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 프로그램을 효과적

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나. 실사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공급망실사 규제 확산에 따라 각국의 생산자들은 위험 평가, 관리계획 수행, 

생산 관행 변경, 공급업체 역량 개발, 고충처리 메커니즘 설립 등을 위해 상당

한 투자를 해야 하며, 그 규모는 공급망의 복잡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120) 그

런데 개도국 중소기업들은 실사 프레임워크를 탐색하고 관련 데이터에 접근하

는 데 필요한 기술적 노하우가 부족하며, 위험관리 도구의 부족으로 잠재적 위

험을 식별하고 완화할 능력도 미흡한 상태이다.121) 더 나아가 개도국의 중소기

업들은 실사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내부 법률팀과 같은 전문인력이 부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122) Wuttke et al.(2022) 또한 글로벌 사우스의 대부분은 

실사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취약하며, 법적 지원 혹은 번역비용을 감당할 

자원도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123)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우 불안정한 에너지 공급, 열악한 교통 및 물류 시

스템, 불안정한 물 공급, ICT 인프라 부족 등 물리적 인프라 부족으로 실사 규

정 준수를 위한 기본적인 운영 환경조차 갖추지 못한 현실을 보여준다.124) 특

히 Yang(2025)는 개도국에 대하여 공급망실사에 필요한 디지털 인프라 부족 

문제를 지적하였다. 일례로 케냐의 경우 농촌지역의 네트워크 커버리지 부족

(35%)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공급망 추적 시스템에 농장 데이터가 접근

하지 못하는 등 ‘디지털 규제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125) 

120) UNCTAD(2025).

121) Hanley et al.(2023); IISD(2023). 

122) Hanley et al.(2023).

123) Wuttke et al.(2022), p. 20. 

124) ISS African Futures(2025. 5. 22.), “Africa has critical minerals but needs a unified strategy”

(검색일: 2025. 8. 12.). 

125) Yang(2025),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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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개도국 현지 기업들의 공급망실사 관련 정보 접근성이 제한적이고, 정

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규정준수 기업과 불량기업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을 의

미하는 ‘레몬 문제(Lemon Problem)’도 제기되고 있다. 

공급망실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이러한 실사 시스템 및 인프라 구

축, 운용역량 강화 등의 경우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데 반해 이에 따른 

재정적 보상은 낮아 개도국 중소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준수하는 데는 어려

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기업들의 지속가능 실사 요건 준

수를 위한 역량 강화 등 국제사회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126) 또한 UNCTAD(2025)는 개도국 기업들의 공급망실사 대응 지원과 

관련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지원의 필요성과 함께 보조금, 

훈련 프로그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과 같은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

다.127) Wuttke et al.(2022) 또한 공급망실사 제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을 동반해야 하며, 

더 넓은 범위의 도구(예: 무역규칙, 산업정책) 속에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128) 즉 공급망실사 규정이 이탈(divestment) 대신 구제(remedy)를 유도하

도록 설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129)

특히 UNCTAD(2025)는 개발도상국 소농민을 포함하여 생산자들이 생산 

비용을 충당하는 공정한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집단 최저 가격(collective 

minimum prices)’ 설정 등의 프레임워크를 입법 조치에 통합하는 방안을 제

안하였다.130) 이는 EU가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실험해왔던 개념으로 생산

자 조직과 구매자가 지속가능한 생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해당 농

장의 농부들이 이를 통해 생산비용을 충당하는 공정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126) UNIDO(2022. 9. 28.), “Understanding the implications of emerging corporate due diligence 

laws for SMEs in developing countries”(검색일: 2025. 8. 12.). 

127) UNCTAD(2025), p. 41, p. 43.  

128) Wuttke et al.(2022), pp. 6-7.

129) Ibid., p. 6. 

130) UNCTAD(2025), p. 43.



56 • 개도국의 공급망실사 대응과제와 국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131) 즉 소농 혹은 중소기업들이 지속가능 실사 지침을 

준수하기에 충분한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자체적으로 이러한 시스템 및 인프라

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와 같은 기존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우리 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개도국의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이러한 실사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관련 운영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기존의 주요 국제협력 사례는 이후 별도의 절에서 보

다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다. 기업 경쟁력 강화

그 밖에도 개도국 기업들이 공급망실사 규제 강화에 따라 겪는 다양한 애로

요인이 지적되고 있다. 먼저 경제 주체들이 관련 데이터에 접근하고 실사 프레

임워크를 탐색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노하우를 보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132) 특히 행정 역량과 인프라가 부족한 개도국의 경우 이러한 어려

움이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으며, 개도국들의 불충분한 위험관리 도구 수준은 

규정준수 노력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기업들이 운영과 관련한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133) 이는 근본

적으로는 개도국 정부 및 기업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나, 

우선적으로 관련 지식 및 정보에 대한 개도국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실사지침 준수와 관련하여 개도

국 기업들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이와 관련한 자문 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글로벌 플랫폼 구축 등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의 엄격한 실사 요구사항으로 인해 고위험 산업의 

131) Ibid. 

132) Ibid., p. 34.

133)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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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혹은 충분한 문서가 부족한 개도국의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134) 이 또한 근본적으로는 개

도국 기업들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 노력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나, 앞

서 제시된 바와 같이 국제사회의 각종 역량 강화 지원 프로그램 활용이나 ‘집단 

최저 가격(collective minimum prices)’ 등을 통한 소득보장 등도 단기적으

로 고려될 수 있는 대응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Jia et al.(2018)은 개도국 내 공급업체와 소비자들의 지속가능성에 대

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지속가능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적다는 점을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및 사회적 여건

에 영향을 받는 부분으로 단기간 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각국 정부

의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혹은 국제사회의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지

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도국 생산자의 문화적 맥락과 전통 지식 또는 관행을 고려하

지 않고, 다른 문화적 규범과 가치에 기반하여 설계된 실사 규정에 대한 개도국 

기업들의 저항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135) 특히 국가간 권력 불균형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대한 정보가 특정 언어로만 

제공됨에 따라 개도국 기업들이 이를 이해하고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

다는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다.136)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관련 규범 마련 논의에 개도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134) Jakulevičienė and Gailiūtė-Janušonė(2020).

135) UNCTAD(2025), p. 34.

13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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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협력 사례 

가. 다자 협력

국제노동기구(ILO)와 국제금융공사(IFC)가 공동으로 운영하는‘BetterWork’ 

프로그램은 글로벌 공급망 내 노동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주로 의류 및 신발 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137) ‘BetterWork’

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분야는 성평등 및 포용성, 산업 안전 및 보건, 사회적 

보호, 데이터 활용, 환경 지속가능성, 비즈니스 성과 개선, 임금 등 다양한 범위

를 포괄한다.138) 주로 공장 방문 평가, 교육훈련 지원, 업계 세미나 등과 같은 

수단을 통해 개도국의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며, 현재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이집트, 에티오피아 등 13개 국가의 2,289개 공장을 대상으로 지원 프로그램

을 진행하고 있다.139) 본 프로그램은 직접적인 공급망 관리와 관련된 지원사업

은 아니나 개도국 기업들의 노동환경 개선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글로벌 공급

망실사 강화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OECD는 공급망실사 지침(Due Diligence Guidance) 수립의 주체로

서 이를 효과적으로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먼저 기업책임경영(RBC: 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을 위한 국가 

연락처(NCP)를 주요 52개국에 설립하여 OECD 가이드라인의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 정부정책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140) 다만 NPC 설립이 

각국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도록 되어있다 보니, 아직까지 개도국보다는 선진국

에 보다 집중적으로 설립되어 있는 상황이다.141) 또한 OECD는 RBC를 위한 

137) BetterWork, “The Programme”(검색일: 2025. 8. 12.). 

138) BetterWork, “Better Work Strategy, 2022-27”(검색일: 2025. 8. 12.). 

139) BetterWork 홈페이지(검색일: 2025. 8. 12.). 

140) OECD, “National Contact Points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검색일: 2025. 8. 12.). 

141)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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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구축하는 데 관여하는 정책 입안자 및 이해관계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 및 정책 설계, 시행 및 집행과 관련한 각종 자문 혹은 연구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142) 특히 지역 특화사업으로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지역을 

대상으로 한 RBC 지원 프로그램을 EU의 지원을 받아 ILO 및 유엔 인권최고대

표사무소(OHCHR)와 공동으로 실행하고 있다.143) 동 프로젝트는 아르헨티

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페루, 에콰도르, 파나마를 대

상으로 특히 광업 및 농업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들의 공급망실사 대응역

량 강화, 정부정책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고 있다.144) 

OECD는 특히 지속가능한 핵심광물에 초점을 맞춘 가치사슬 지원 정책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및 발전을 위한 핵심광물 이니셔티브(Initiative on Critical 

Minerals for Sustainable Growth and Development)’를 실행하고 있다. 

총 9개 OECD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는 동 이니셔티브는 주요 핵심광물 생산국

의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및 회복력 있는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목적으로 맞

춤형 정책분석과 역량 강화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 주요 핵심

광물 생산국들과 정례적인 대화 채널을 개최할 계획이다.145) 현재까지의 주요 

성과로는 2023년 발간된 『광물 공급망의 환경 실사 핸드북』 등과 같은 관련지

침 개발, ‘호주 필바라 광산 지역 및 도시 사례’, ‘칠레 안토파가스타 지역의 광

산 지역 및 도시’ 등과 같은 지역별 평가 프로젝트 등이 포함된다.146)

한편 UNIDO의 경우 Global Gateway 및 Team Europe 이니셔티브 참

여, 비영리기관 amfori와의 협약 체결(2022년 12월 13일)을 통한 개발도상국

의 공급업체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통해 해당 주요 개도국들의 공급망 지속가능

142) OECD, “Public policies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검색일: 2025. 9. 5.).

143) OECD,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검색일: 2025. 

9. 5.).

144) Ibid.

145) OECD, “Making critical minerals work for sustainable growth and development”(검색일: 

2025. 10. 17.). 

146)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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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지원하고 있다.147) 일례로 UNIDO는 2018년부터 니카라과 광산 삼각지

대에서 코코아 생산자들의 생산 및 조직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148) 해당 

프로젝트의 핵심 목표는 수출제품의 품질 향상, 조직 및 사업 역량 강화, 고용 

창출 등을 가능하게 하는 우수 농업 관행(good agricultural practices) 도입

을 통한 코코아 생산자들의 소득 증대이다. 

또한 캄보디아 수산청(FiA: Fishery Administration)과의 협력 프로젝트

인 ‘CAPFISH-Capture’를 통해 캄보디아 수산물 수확 후 가치사슬의 포용성 

및 지속가능성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149) 이와 관련한 세부정책으로는 식품안

전정책 지원, 글로벌 시장 요구사항과의 조화, 자발적 식품안전 인증제도 개발 

및 시행, 가치사슬 금융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접근법 등이 포함된다. 한편 

UNIDO는 가나의 국립청정생산센터와 협력하여 가나의 코코아 가공회사인 

Niche Cocoa Industry의 ISO 50001 준수 에너지 관리 시스템(EnMS: Energy 

Management System) 교육훈련을 지원하였다.150) Niche Cocoa Industry

는 동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에너지 시스템 평가 및 최적화, 생산비

용 절감, 목표 자원 효율성 측정 등을 통한 탄소 발자국 감소 목표를 달성하

였다.151) 

한편 UN 글로벌 콤팩트152)는 지속가능성 문제 해결을 위한 Think Lab의 

핵심주제로 ‘공급망에서의 인권’을 선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업이 인권에 미

치는 부정적 영향을 식별, 예방, 완화하고 이에 대해 책임지는 과정을 지원하고 

147) UNIDO(2022. 12. 22.), “Supply chain governance is changing. What’s at stake for developing 

countries?”(검색일: 2025. 9. 5.).

148) UNIDO(2023), p. 7.

149) Ibid., p. 9.

150) UNIDO, “Case study: Niche Cocoa Industry Ltd”(검색일: 2025. 9. 5.).

151) Ibid.

152) UN 글로벌 콤팩트는 기업이 UN 글로벌 콤팩트의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의 운영과 경영전략에 내재화해 지속가능성과 기업시민의식 향상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는 자발적 기업시민 주도 이니셔티브이다[UN Global 

Compact(검색일: 2025.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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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53) 실제 주요 협력 사례는 확인되지 않으나 비즈니스 실무자, 인권 전문

가, UN 기구 및 시민사회 파트너로 구성된 소규모 그룹을 구성하여 협업 플랫

폼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154) 

World Bank는 ‘Climate-Smart Mining Initiative’, ‘Resilient and Inclusive 

Supply-Chain Enhancement(RISE)’ 등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개도국 광

물 분야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 중 ‘Climate-Smart Mining 

Initiative’는 광물자원이 풍부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및 투자확대 

등을 통해 광물 산업 부문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155) 동 이니

셔티브는 지침, 분석 및 역량 강화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해당국의 정책 프레임

워크 개선, 광물자원 및 가공 활동 분석, 탈탄소화 기회 탐색, 도전과제 파악, 

지속가능한 광산 개발을 위한 정보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 등의 지원을 목

표로 한다.156) 주요 프로젝트로는 ‘구리 및 니켈 가치사슬을 위한 넷제로 로드

맵’, ‘광업 분야의 기후 회복력 구축’, ‘기후 광물 익스플로러(Climate Mineral 

Explorer)’, ‘포레스트-스마트 마이닝(FSM: Forest-smart mining)’ 등의 사

례를 들 수 있다. 

표 3-2. World Bank ‘Climate-Smart Mining Initiative’의 주요 프로젝트

구분 주요 프로젝트

CSM 

로드맵
 Net Zero Roadmap for Copper and Nickel Value Chains

도구 & 

가이드라인

 Building Climate Resilience in the Mining Sector

 Climate Mineral Explorer(CME)

 Forest-smart mining

 The Business Case for Gender-Responsive Climate-Smart Mining

153) UN Global Compact, “Think Lab on Human Rights in Supply Chains”(검색일: 2025. 9. 5.).

154) Ibid.

155) World Bank Group, “Climate-Smart Mining Initiative,” ‘Home’(검색일: 2025. 9. 5.).

156) World Bank Group, “Climate-Smart Mining Initiative,” ‘Projects’(검색일: 2025.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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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2. 계속

구분 주요 프로젝트

지식 정보

 Circular Business Model for Vanadium Use in Energy Storage

 Minerals for Climate Action: The Mineral Intensity of the Clean Energy 

Transition

 Sufficiency, Sustainability, and Circularity of Critical Materials for Clean 

Hydrogen

 Competitiveness of Global Aluminum Supply Chains Under Carbon Pricing 

Scenarios for Solar PV

 Reuse and Recycl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of Lithium-Ion Battery 

Energy Storage Systems

자료: World Bank Group, “Climate-Smart Mining Initiative,” ‘Projects’(검색일: 2025. 9. 5.). 

World Bank RISE 프로젝트의 경우 청정에너지 및 광물 분야에서 개도국의 

중류(midstream) 및 하류(downstream) 부문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하며, 

2024년 2월 World Bank와 일본 간의 행정협정 체결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

되었다.157) 현재 일본 외에도 캐나다, 독일, 이탈리아, 한국, 영국 등이 총 5천

만 달러의 자금지원을 약속한 상황으로 개도국 핵심광물 시장에 대한 포괄적 

분석작업 시행, 기술 지원, 역량 강화 및 기술개발 촉진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158) 동 사업은 광물 채굴에 강점을 지니고 있는 개도국들이 중류 및 하

류 부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개도국의 지속가능 성장을 지원하는 

한편, 이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다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159)

나. 양자 협력

EU는 Global Gateway, Switch Asia, 핵심광물 파트너십 포럼 등을 통해 

개도국의 지속가능 공급망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의 

157) World Bank Group(2024. 2. 23.), “World Bank and Japan Sign Administration Arrange- 

ment on RISE to Boost Investments in Supply Chains of Clean Energy”(검색일: 2025. 10. 14.).

158) Ibid.
159) World Bank Group, “Resilient and Inclusive Supply-Chain Enhancement(RISE)”(검색일: 

2025.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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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분야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EU가 글로벌 투자격차 해소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Global Gateway는 콩고

민주공화국, 카자흐스탄 등의 개도국과 핵심광물 분야 전략적 공급망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지원·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160) 그 밖에도 Global Gateway

는 핵심광물 공급망과 관련하여 ‘중앙아시아의 핵심 원자재’, ‘잠비아의 핵심 

원자재 파트너십 로드맵’, ‘칠레와 아르헨티나의 리튬 및 구리에 대한 핵심 원

자재 가치사슬 개발’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161) 각 사업은 다소 

간에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핵심광물 분야에 대한 기술훈련 및 역량 강화에 초

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 밖에 사업의 성격에 따라 기업간 교류 촉진, 인프라 개

발(도로, 항만, 에너지) 등에 대한 지원내용 또한 포함하고 있다.162) 

또한 ‘Global Gateway’의 하부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Switch Asia’는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촉진 지원 프로그램’을 시

행하고 있다.163) 동 프로그램은 기업들이 제품의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제품

의 환경적 성능을 개선하고, 소비자들이 이러한 정보에 따라 제품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164) 본 사업은 산업 플랜트 및 주택 에

너지 효율, 농식품 및 어업, 섬유 및 가죽, 관광, 물류 및 운송 등의 분야에서 

143개 지원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으며, 약 170만 유로의 EU 보조금이 투입되

었다.165) 비교적 최근의 지원 사례로 필리핀의 ‘CARAGA 농식품 가치사슬의 

그린 전환’, 인도의 ‘그린 스레드: 인도 섬유 리사이클링 클러스터에서의 지속

가능성 향상’, 인도네시아의 ‘팜 오일 지속가능성 및 추적 가능성 증진 프로그

160) European Commission(2024. 12. 11.), “Global Gateway: EU Endorses Roadmap for Strateg

ic Partnership on Raw Materials with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European Com

mission, “Strategic partnership with Kazakhstan on raw materials, batteries and renewa

ble hydrogen”(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5. 9. 30.). 

161) European Commission, “Global Gateway - Climate and energy”(검색일: 2025. 9. 30.). 

162) Ibid.
163) European Commission, “SWITCH Asia”(검색일: 2025. 9. 30.). 

164) Ibid.

165)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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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라오스의 ‘라오스 관광업 가치사슬에서 청년기업가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의 프로젝트를 들 수 있다.166) 

EU는 또한 주요 코코아 생산국인 서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코코아 공급망의 

지속가능성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2020년 ‘지속가능한 코코아 이니셔티

브(The Sustainable Cocoa Initiative)’를 출범시켰다. 동 이니셔티브는 농

업분야 종사자들의 소득보장, 아동 노동 및 인신매매 근절, 코코아 생산지역의 

산림 보호 및 복원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EU-서아프리카 코코아 생산국 간

의 다자 대화인 ‘Cocoa Talk’와 코코아 농가에 대한 소득 지원(LID: Living 

Income Differential)이 가장 핵심적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167) 그 밖에 

‘Cocoa Talk’에서는 산림파괴 및 아동 노동 등에 대한 모니터링 메커니즘 구

축을 통해 코코아 생산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 또한 도출

되었다.168) 해당 프로그램은 EU를 통한 직접 관리와 함께 독일 국제협력공사

(GIZ: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유

엔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투자센터, 유럽산림연구소(EFI: The European Forest Institute) 

등을 통한 간접 관리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EU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핵심광물 파트너십 포럼(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에 참여하여 핵심광물 생산국가들과 공급망 협력 강화

를 도모하고 있다.169) MSP 파트너로는 미국, EU 외에 호주, 캐나다, 에스토니

아, 핀란드 등 주요 선진국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콩고민주공화

국,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그린란드, 카자흐스탄 등 광물 매장량이 풍부한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MSP는 광물자원이 풍부한 이들 회원국

을 대상으로 업계 및 기타 정부와 협력을 통해 주요 광물자원의 상업화를 지원

166) Switch Asia, “Project”(검색일: 2025. 9. 30.). 

167) European Commission, “The Sustainable Cocoa Initiative”(검색일: 2025. 9. 30.).  

168) European Commission, “Cocoa Talk 2022 Factsheet”(검색일: 2025. 9. 30.).

169) U.S. Department of States,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검색일: 202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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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 ‘실사 펀드(DDF: Due Diligence Fund)’를 운영하는 등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에 대한 개도국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GIZ가 관리하고 있는 DDF는 「독일 공급망법」, ‘EU 지속가능 실사지침’ 

등과 관련하여 농업 분야의 공급망 지속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 따라 

지속가능한 농업 공급망 이니셔티브(SASI: Sustainable Agricultural Supply 

Chain Initiative)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170) 현재까지 두 차례에 걸쳐 총 

13개 프로젝트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주로 인권 및 환경 실사에 대한 

대응 측면에서 소규모 농장의 지속가능성 개선 및 농장 노동자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171) 각각의 프로젝트는 GIZ의 지원하에 민간 

부문 주체 및 공익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하여 실행되고 있다.172) 

표 3-3. 독일 실사 펀드의 주요 프로젝트

구분 주요 프로젝트

1차

 Enhancing traceability in raw cotton supply chains in Pakistan
 Cross-company grievance mechanism in the cocoa sector
 Generating new income opportunities for women through Gum Arabic 

harvesting
 Recommendations for a joint grievance mechanism in the Brazilian coffee 

supply chain
 Risk assessments of sourcing areas of botanical ingredients
 Human rights due diligence in the cashew sector

2차

 Coffee Community Networks with Rural Women Leadership
 Developing a Scalable Risk Analysis Tool to Prevent and Remedy Risks, 

especially for Women
 Improving Livelihood and Resilience of Organic Cocoa Producers
 Paving the Way to Better Cotton Traceability
 Promoting Responsible Purchasing Practices of Natural Fragrance Supply 

Chains
 A Farmer-Centric Digitization Approach to Due Diligence
 Creating a Sustainable Value Chain for Groundnuts

자료: SASI, “Funded Projects”(검색일: 2025. 9. 30.). 

170) SASI, “Due Diligence Fund”(검색일: 2025. 9. 30.).

171) Ibid.
172) SASI, “Funded Projects”(검색일: 202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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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GIZ의 공급망실사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Initiative for Global 

Solidarity(IGS) 사례를 들 수 있다. IGS는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인권 및 환경 

실사(HREDD: Human Rights and Environmental Due Diligence) 구현

을 촉진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173) 특히 IGS는 방글라데

시, 베트남, 캄보디아, 세르비아, 튀니지, 멕시코, 튀르키예, 파키스탄 등의 현지

에 ‘책임 있는 비즈니스 헬프데스크(RBH: Responsible Business Helpdesks)’

를 설립하여 제조업체에 대한 인권 및 환경실사 기준 관련 자문 제공,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업체와의 연결, 관련 정보 제공 등 해당 국가 기업들의 실사 대

응을 지원하고 있다.174) 최근의 주요 프로젝트로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활

용한 의류부문 개혁(2022~24년)’, ‘베트남 패션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책임 분

담(2023~25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책임 있는 계약(2022~25년)’, ‘데이

터를 활용한 공정임금 설정(2023~25년)’ 등의 사례를 들 수 있다.175)

한편 일본의 경우 공급망실사에 대한 지원 사례는 ILO와 함께 진행하는 인

권실사 대응 지원 프로그램과 JICA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개도국 공

급망 지원사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개도국 공급망 인권실사 대응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 경제산업성(METI)이 자금을 지원하고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와 국제노동기구(ILO) 일본사무소가 공동으로 수

행하는 ‘Building Responsible Value Chains in Asia’ 프로젝트를 들 수 있

다. 본 사업은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포용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정부, 노동자 및 고용주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실사 수

행역량 강화 교육지원 및 일본 기업들의 모범사례 전파 등을 지원하고 있

다.176) 본 사업은 일본 기업들과 주요 파트너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며, 1차 사

173) GIZ, “Initiative for Global Solidarity”(검색일: 2025. 9. 30.). 

174) Ibid.
175) GIZ(2025), “Paving the way for sustainable supply chains: Highlights of the Global Programme 

Initiative for Global Solidarity(IGS),” pp. 7-15. 

176) ILO, “Building Responsible Value Chains in Asia through the Promotion of Decent Work 

in Business Operations(Phase II)”(검색일: 2025.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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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2022~24년) 및 2차 사업(2024~26년)을 통해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베트

남, 인도, 라오스, 말레이시아 총 6개국이 파트너로 참여하였다.177) 

일본 정부가 ILO와 진행하는 또 다른 지속가능 공급망 지원사업으로 ‘Resilient, 

Inclusive and Sustainable Supply Chains Asia(RISSC)’를 들 수 있다. 본 

사업은 인권 및 노동권 문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등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 

내에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공급망 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코로나19 

팬데믹 및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위험 등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시작되었

다.178) 태국(자동차 제조), 인도네시아(전자제품 제조), 필리핀(수산물 양식)을 

중점 지원대상으로 선정하여, 지속가능 공급망 육성을 위한 연구 및 분석, 책임 

있는 비즈니스 관행 지원을 위한 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179)

일본은 JICA 차원에서도 SAFE(Facility for Supporting Agricultural supply 

chain and Food security Enhancement), ‘Project for Sustainable Coffee 

Supply Chain and Small-scale Farmer Support’ 등 지속가능 공급망 구축

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SAFE는 개도국들의 농업 분야 지

속가능 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3년 5월에 설립된 투자기금으로 농

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소규모 농가 지원, 취약국에 대한 식량 및 비료 수출

입을 위한 긴급지원 등의 프로젝트를 지원한다.180) ‘Project for Sustainable 

Coffee Supply Chain and Small-scale Farmer Support’는 SAFE의 지원

사업 중 하나로 2025년 승인되었으며, 인도,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베트

177) ILO, “Building Responsible Value Chains in Asia through the Promotion of Decent Work 

in Business Operations”; ILO, “Building Responsible Value Chains in Asia through the 

Promotion of Decent Work in Business Operations(Phase II)”(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5. 

9. 30.). 

178) ILO, “Resilient, Inclusive and Sustainable Supply Chains Asia(RISSC)”(검색일: 2025. 9. 30.). 

179) Ibid. 
180) JICA(2023. 5. 24.), “Establishment of the Facility for Supporting Agricultural supply chain 

and Food security Enhancement(SAFE) (Private Sector Investment Finance): Promoting 

private sector activities based on food security in developing countries”(검색일: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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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소규모 커피 농가를 대상으로 구매자금 및 컨설팅 서비스(커피 인증, 기후

변화 적응 시범사업, 여성 농가를 위한 경영지침 등)를 지원할 예정이다.181) 

또한 일본의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개도국 지원 사례는 JICA의 광물자원 

인재육성 프로그램과 JOGMEC(Japan Organization for Metals and Energy 

Security) 등을 통한 공급망 구축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다. JICA는 

대체로 광업 분야 인력양성 지원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와 관련

한 대표적인 사례로 ‘Kizuna Program’을 들 수 있다. 2013년부터 시작된 

‘Kizuna Program’은 개도국 광산 개발의 핵심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해

당 국가의 공무원, 대학의 연구자 및 교수를 대상으로 정책·기술 교육을 제공하

고 있다.182) 또한 일본 대학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개도국 현지로 광물 분야 전

문인력 파견 및 개도국 공무원 등의 일본 내 연구 프로그램 참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183) 한편 일본 정부의 대표적인 자원안보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JOGMEC

은 공급망 다변화 등을 목적으로 개도국과 공동 탐사·개발 등의 프로젝트를 진

행하고 있다. 일례로 나미비아 국영기업(Namibia Critical Metals)과 협력해 

중(重)희토류(디스프로슘, 터븀) 공급망을 공동 개발 중이며,184) 2024년 아프

리카 각국과 희토류·코발트 관련 MOU를 체결하는 등 아프리카 지역과의 공급

망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185)

181) JICA(2025. 10. 2.), “Signing of Loan Agreement for the “Project for Sustainable Coffee 

Supply Chain and Small-scale Farmer Support” in the Asia-Pacific Region(Private Sector 

Investment Finance): Contributing to building resilient and sustainable agricultural and 

food systems in the region”(검색일: 2025. 10. 17.).

182) JICA(2023), “Toward the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and the Stable Supply of 

Mineral Resources ~Ten Years of the Kizuna Program~”(검색일: 2025. 10. 22.).

183) JICA, “Agreement for a Strategic Resource Partnership Signed with Akita University -

Cooperation for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Mineral Resources in Developing 

Countries-”(검색일: 2025. 10. 22.).

184) Innovation News Network(2024. 10. 9.), “Strategic partnership powers Namibia Critical 

Metals’ Lofdal deposit”(검색일: 2025. 10. 22.).

185) JOGMEC(2024. 3. 22.), “JOGMEC Signed an agreement with African countries to secure 

critical minerals”(검색일: 202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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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약 및 시사점

공급망실사 제도는 개도국의 인권, 노동, 환경 기준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광물 부문에서는 책임 있는 조

달을 통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가치를 창출하며,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망실사의 규범화는 개도국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로 인해 무역 전환, 취약계층 배제 등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공급망실사 제도 도입은 개도국이 필요한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개도국들은 단순히 공급망실사 규범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

고, 능동적으로 제도를 개혁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

향으로 역량과 거버넌스를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 

기술 이전, 역량 개발 프로그램 등이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공급망실사가 개도

국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촉매제가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표 3-4. 공급망실사 규범화의 개도국에 대한 영향

구분 부정적 영향 긍정적 영향

비용 규제준수 비용 과중, 행정·보고 의무 강화 경영·투명성 강화, ESG 체계 정착

시장 접근 수출제한, GVC 배제 위험 글로벌 시장 접근성 확대, 브랜드·평판 향상

투자·경제 투자 회피, 고용 충격 ESG 투자유치, 지속가능 성장 기반 강화

제도·정책 규제 장벽화·격차 심화 법·제도 정비 촉진, 거버넌스 개선

자료: 3장 1, 2절을 토대로 저자 정리. 

공급망실사 규제 확산에 따라 개도국의 기업들이 직면하게 될 주요한 도전

과제를 본 연구에서는 규범 수용 역량 강화, 실사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 기업 

경쟁력 강화 부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 번째로 규범 수용 역량 강화는 

현재 공급망실사의 복잡한 행정절차와 법적 복합성, 개도국의 여건에 맞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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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제도 적용, 개도국의 실행력 부족 및 부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도

전과제이다. 둘째로 실사 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은 기본적으로 개도국 기업들

이 실사 대응 시 겪게 될 각종 비용 부담 및 역량 부족 등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도전과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는 관련 데이터 접

근과 실사 프레임워크 탐색에 필요한 기술적 노하우 부족, 엄격한 실사 요구에 

따른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과 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과제이다. 

현재 개도국 자체적으로도 이러한 대응과제와 관련하여 제도 정비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여기서 제기된 도전과제의 대부분은 개도국의 자체적

인 노력만으로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각종 양자 및 다자 협력 채

널을 통한 국제사회의 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실

제로도 각종 국제기구 및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와 연계된 다양한 지원 프로그

램이 이미 도입 및 실행되고 있다. 

이에 공급망실사와 관련한 기존의 국제협력 사례를 다자협력 및 양자협력으

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먼저, 산

업적으로는 노동집약적 산업인 의류 및 섬유, 농업 분야와 자원집약적 산업이

라고 할 수 있는 핵심광물 분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원 내용은 기본적으로는 중소기업 및 소규모 농가에 대한 노동환경 개선 및 

최소임금 보장, 인권실사에 대한 역량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핵심

광물 분야의 경우 이에 비해 자원안보적 관점에서 국가 차원의 협력이 좀더 강

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추진 주체별 특성을 살펴보면, 국제기구들에 비

해 상대적으로 EU의 경우는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의 지원에, 일본의 경우 

아세안 지역의 지원에 보다 중점을 두고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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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공급망실사 관련 국제협력 사례: 유형별

구분 주요 협력 사례(주관기관)

산업별 노동환경 

개선 및 인권실사 

지원

 BetterWork(ILO-IFC)

 Building Responsible Value Chains in Asia(일본 METI-JETRO-ILO)

 Resilient, Inclusive and Sustainable Supply Chains Asia(일본-ILO)

 Initiative for Global Solidarity(IGS)(독일 GIZ)

핵심광물 공급망 

지원

 Critical Minerals Initiative(OECD)

 Climate-Smart Mining(World Bank)

 Resilient and Inclusive Supply-chain Enhancement(World Bank-일본 외) 

 Global Gateway-주요국과의 핵심광물 파트너십(EU)

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EU, 미국 외)

 Kizuna Program(일본 JICA) 

농업 및 식품 

공급망 지원

 Due Diligence Fund(독일 GIZ)

 Sustainable Cocoa Initiative(EU)

 CAPFISH-Capture(UNIDO) 

 Facility for Supporting Agricultural supply chain and Food security 

Enhancement-Coffee Supply Chain Project(일본 JICA) 

 가나 코코아 EnMS(ISO 50001 에너지관리시스템) 교육(UNIDO)

지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 Building Responsible Value Chains in Asia(일본 METI-JETRO-ILO)

 Resilient, Inclusive and Sustainable Supply Chains Asia(일본-ILO)

 Sustainable Cocoa Initiative(EU): 서아프리카 지역 

 RBC 지원 프로그램(OECD-EU-ILO-OHCHR):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 Switch Asia(EU): 아시아 주요국

자료: 본 보고서 제3장 3절(국제협력 사례)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만 현재 공급망실사와 관련한 국제협력 사례는 EU CSDDD 등에서 규정

하고 있는 공급망실사 분야 전반에 대한 포괄적 지원보다는 인권, 환경 등 특정 

개별 이슈에 초점을 맞춘 지원 프로그램이 다수를 차지한다. 또한 개도국 기업

들의 실사 대응역량 제고 측면에서 교육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비중이 비교

적 큰 편으로, 이와 같은 지원수단은 어느 정도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즉 

실질적으로 개도국 기업들이 공급망실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 및 비용 지원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수단이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72 • 개도국의 공급망실사 대응과제와 국제협력에 대한 시사점

제4장 결론

1. 포스트-2030 시대 공급망실사 국제협력 

공급망실사는 지속가능성 이행을 위한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2024년 UN 

‘Summit of the Future’에서 채택된 ‘Pact for the Future’는 지속가능한 투

자, 기업책임경영(RBC), 글로벌 공공재 확충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글로벌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다.186) 2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현재 공급망실

사는 글로벌 무역·투자의 기본 원칙으로 정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에는 인도적, 무역정책적, 지정학적 목적 등 다양한 동기가 결

부되어 있지만, SDGs를 달성할 수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으로서 공급망실사

의 중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187) 공급망실사 이행은 SDG8(양질의 일자리), 

SDG12(책임 있는 소비·생산), SDG13(기후행동), SDG16(제도·책임), SDG17 

(글로벌 파트너십) 등 SDG 핵심 목표군과 맞닿아 있다. 특히 포스트-SDGs는 

이행(implementation)과 책임성(accountability)을 더욱 강조할 것으로 보

이는바,188) 경제적 이익 외적인 측면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공급망실사의 초국

경적 이행에 관심을 가질 이유는 충분하다.  

3장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개도국에 공급망실사는 기회이면서 위험이다. 공

급망실사는 한편으로 국제시장 접근성 확대, 투자 유치, 제도역량 강화 등 구조

적 도약의 기회를 제공한다.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와 ESG 보고 역량을 갖춘 

186) United Nations(2024). 

187) 이와 같은 시각은 EU의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에 포함되어 있다. European Union(2024). 

188) United Nations(2024), p.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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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신뢰성 있는 파트너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금 유입과 기술

협력 확대를 가능하게 한다. 예컨대 3장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아프리카·동남

아시아 일부 국가는 EU·G7의 핵심광물 협력체계에 참여하여 자국의 광물산업

을 ‘표준기반 시장’에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 준수비용과 역량 격차와 같은 부담이 존재한다. 문서

화·추적요건, 감사비용, 데이터 시스템 구축비용 등은 개도국 공급업체에 부담

을 초래할 수 있다. 공급망실사 미이행은 해외 기업과의 공급망 단절을 야기하

여 지역경제 위축·실업 등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규범 수용과 역량 강화가 적절히 병행된다면 공급망실사는 개도국 산업구조 

고도화와 글로벌 협력 향상을 견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규제 중심 접

근을 넘어, 제도·기술·금융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망실사 의무화

와 동시에 개도국의 제도·데이터 인프라 구축, 감독기관의 역량 강화, 중소기업 

교육·컨설팅, 기술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전

략적 이익,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은 공급망

실사 역량지원 사업을 한 축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2. 정책 제언

가. 한국의 정책 방향

상기한 바와 같이 공급망실사는 국제무역의 필수 규범이자 국가 경쟁력의 

주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EU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공급망실사 제도가 법제

화되는 흐름은 한국 기업과 개도국 공급 파트너에 실질적인 규범 준수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도국의 공급망실사 수행을 위한 제도·인프라·기업

역량이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경우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배제될 위험에 노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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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위험요인을 의식하여 페루는 발표 예정인 2030 통상전략에 공급망

실사 대응을 포함할 예정으로 전해진다.189) 개도국이 처한 리스크는 한국 기업

의 공급망 안정화에도 부정적이다. 정부 지원을 통한 한국 기업의 규제 준수비

용 완화는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며, 따라서 개도국의 실사 역량 강화는 한국

의 산업·통상 전략에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3장)에 의하면, 개도국이 직면한 실사 대응의 핵심 도전과제는 세 가

지로 요약된다. 첫째, 법·제도의 정합성 및 규범 수용 역량 부족으로 인해 국제 

기준에 맞춘 감독·보고 체계 구축이 어렵다는 점, 둘째, 채굴·가공·운송 단계 전

반을 추적할 수 있는 데이터·디지털 인프라 미비가 공급망 가시성 확보를 저해

한다는 점, 셋째, 친환경·저탄소·공정무역 인증 확보 등 지속가능 경쟁력 강화 

역량이 제한적이라는 문제가 존재한다.  

광물과 주요 중간재 수출국으로서 개도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이

들과의 협력은 공급망 리스크 완화의 직접적 수단이 된다. 개도국이 국제 실사 

기준에 부합하는 노동·환경 규범과 추적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은 해당 국가를 지속가능한 공급망 파트너로 성장시키는 기반을 마련하며, 이

는 한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가능성과 투명성을 갖춘 생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한국은 개도국 공급망실사 역량 강화를 통해 국

제규범 도입 과정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즉 한국은 개도국과 같

이 규제를 수용하는 입장에 있는바, 규제 템플릿, 시스템과 같은 적용 단계에서 

우리의 표준을 개도국에 확산하면서 호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의 개도국에 대한 공급망실사 협력은 3장의 연구를 바

탕으로 ① 국제 규범 정합성 및 제도 역량 강화 지원, ② 개도국의 공급망 추적

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③ 지속가능 경쟁력 및 친환경 생

산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ODA의 전략적 활용, 통상협정과의 연계성을 도

189) KSP 관계자 면담(2025. 11. 10., KI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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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하는 한편, 국내기업의 공급망실사 이행 지원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 노력 중

심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나. ODA와 공급망실사 연계 강화

1) 우리나라의 공급망실사 관련 ODA 사업

한국의 ODA 사업 가운데 공급망실사를 직접적으로 명시한 사례가 거의 없

어 정확한 파악에 한계가 있지만,190) 공급망실사와 연계된 한국의 ODA 사업

은 현재까지 드물다. 관련 사례로서 페루에서 2021~22년간 수행된 ‘페루 원산

지 증명·관세시스템 구축’은 한국 사례를 바탕으로 페루의 FTA 활용을 촉진하

고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 제언과 실행 계획을 제시하고 있

다.191) 이어서 2024~25년간 KSP 사업으로 수행된 ‘페루 중소기업 특혜 원산지

증명 시스템 구축 및 역량강화’는 페루의 원산지 관리 시스템인 VUCE(Ventanilla 

Única de Comercio Exterior)의 기능을 개선하여 FTA 활용률을 높이는 정

책 권고를 제시하면서, 한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VUCE에 원산지 결정 

및 자체 발급 기능을 통합하는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특히 이 사업은 EU의 CSDDD와 같은 공급망실사 규범에 대응할 수 있는 원

산지 관리 시스템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수립을 제안하고 있다. 즉 한국이 기

존 원산지 관리 시스템의 BOM(자재 명세서) 데이터를 활용하여 탄소배출량 

계산을 원산지 결정과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점을 벤치마킹 요소로 

190) 공급망 ODA(운송 및 저장, 비즈니스 서비스, 제조업, 광물·광업, 무역)는 2022년 OECD DAC 회원

국 ODA 가운데 약 10%(183억 달러)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역시 공급망 ODA 규모가 2012년 

약 3억 9,000만 달러에서 2022년 약 17억 2,000만 달러로 증가했고, 운송 및 저장(물류)과 같은 공

급망 서비스 인프라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공급망 ODA’는 CRS 원조 목적코드 가운데 선별된 

것으로서, 공급망 ODA의 개념이 명확히 제시된 바는 없다. 공급망 ODA는 “개도국에 구축된 공급망

의 지속가능성 증진과 공여국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통해 개도국과 공여국 간 상생을 도모할 수 

있는 기술·인프라 협력”으로 정의된다. 공급망 ODA는 새로운 개념이 아니며, 이미 추진되어 온 다양

한 협력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임소영 외(2024), p. 67. 

191)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Republic of Korea(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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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서, 한국의 FTA Korea 시스템을 벤치마킹하여 VUCE를 개선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컨설팅, 시스템 개발, 장비 공급, 역량 강화 훈련 등이 

포함된다.192) 이 사업은 KOICA, EDCF와 같은 후속적인 지원수단이 연계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Sustainable Mine Action in Support of Conflict Affected 

Refugees, Internally Displaced People and Communities in the DRC’ 

(2018~19, 2022)는 KOICA와 UNMAS(United Nations Mine Action Service)

가 분쟁·폭발물 위험 제거를 통해 채굴지역의 안전·거버넌스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193) 공급망실사와 간접적인 관련성이 있으며, DRC에서 이루어진 

한국의 ODA 사업으로서 의미가 있다. 

2)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

「공급망안정화법」(2024) 제정은 공급망실사-ODA 연계 전략의 주요한 출

발점이라고 판단된다. 이 법은 단순한 위기관리를 넘어 양자·다자 협력, 해외 

생산시설 지원,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을 제도화함으로써, 국내산업

육성과 국제협력을 결합한 포괄적 대응체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개발협력을 통

한 개도국의 공급망실사 역량 강화 및 규범 수용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점

이 주목된다. 

ODA 정책으로는 기업의 ESG 전략과 국제개발협력과 연계해 개도국의 고

용창출, 민간 부문의 성장을 지원하는 ‘코이카 IBS-ESG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이 주목할 만하다. 이 이니셔티브는 기업의 ESG 수요에 기반해 개도국의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형, 다국적 재원을 모아 개도국 기업이나 인프라에 

192) VUCE 시스템 개선 이외에 사용자 교육 확대, 법적 조치 및 표준화, 향후 연구협력 기회 논의 등을 제

안하고 있다. Ibid. 

193) UNMAS(2022. 12. 2.), “Press release: KOICA and UNMAS signed the project cooperation 

agreement for “Sustainable Mine Action in Support of Conflict Affected Refugees, 

Internally Displaced People and Communities in the DRC”(검색일: 202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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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투자하는 혼합금융형[예: 기후투자펀드(CIF: Climate Investment Funds)]

으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194) 

한편 한국정부는 2025년 3월 MSP(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에 참

여함으로써, 핵심광물의 채굴–정제–재활용 프로젝트 확대를 위한 국제협력 참

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195) 이는 공급망실사와 ODA·정책금융의 결합 여

지를 시사한다. 

발표를 앞두고 있는 제4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공급망실사를 포

함한 개도국 공급망 협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개발협력을 통한 공급

망 협력을 본격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정책 제언

우리나라의 대내외 정책적 움직임은 공급망실사와 개발협력을 연계할 수 있

는 경로를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술·정책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이르기까지 개도국의 공급망실사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설

계와 기술 공유(산업부 ODA, KSP 등)-실질적인 이행 지원(KOICA)-금융 지

원(EDCF)의 종합적인 연계가 중요하다. 앞의 ‘페루 중소기업 특혜 원산지증명 

시스템 구축 및 역량강화’ 사업과 같이 한국의 시스템을 개도국에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KSP

로 파트너국의 실사 법·제도, 감독·보고체계 설계를 지원하고, KOICA 사업으

로 제도 이행·교육·감독기관 역량 강화를 지원하며, EDCF를 통해 설비·IT 인

프라 투자를 연계시키는 것이다. 단순 기술 지원에 여타 개발협력의 도구를 결

합하면, 개도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

194) 코이카(2024), 「“국제개발협력과 ESG 경영 만나 더 나은 미래 밝힌다” 코이카, 제1회 대한민국 사회

적 가치 페스타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 소개」(검색일: 2025. 10. 27.).

195) Ministry of Foreign Affairs(2025),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MSP) Principals’ Meeting 

in Toronto”(검색일: 2025.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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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한국의 필요사항과 현지의 정책을 연계하는 데도 

효과적이다.196) 

예시적으로 논의하면, 첫째, 규범 정합성 및 제도 설계를 위한 지원사업이 필

요하다. 한국은 협력국의 실사 관련 법·제도 제정을 지원하고, 데이터 투명성·

통계체계·보고 기준을 국제표준에 맞게 정비하도록 ODA를 투입할 수 있다. 

또한 본고의 제3장에서 소개한 JICA Kizuna 사업을 참고하여, 공무원·엔지니

어·품질관리자 대상 연수·현장실습 결합 프로그램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공급망실사는 투명성과 추적가능성이 핵심이

며, 이는 한국이 강점을 가진 디지털 인프라, 플랫폼 기술과 직결된다. ODA를 

통해 한국의 데이터 관리 시스템, 원산지 추적 시스템 등을 보급하면, 해당 국

가와 우리 기업의 협력을 심화하고 한국의 시스템을 개도국에 확산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원산지관리시스템(FTA Pass, FTA Korea) 플랫폼197)

을 공급망실사 부문의 협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도국에 디

지털 공급망실사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개도국 기업이 자국의 환경·노동 데

이터를 한국형 표준으로 보고하도록 지원하고, 한국의 원산지관리시스템과 EU

의 CBAM 인증체계를 연동시킬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현지 컨설팅 및 기술협력 

ODA를 통해 현지 정부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사 교육, 데이터 관리, 감사 

절차 구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해당 개도국 정부와 기업이 해당 시스템을 유

지·관리할 수 있게 하면, 한국 기업은 한국과 동일한 시스템과 표준 하에서 규

제적응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셋째, 개도국 기업의 친환경 공정 전환, 산업 안전 개선 등을 지원해야 한다. 

예컨대 ILO/IFC의 Better Work와 같이 주요 파트너 국가와 공동으로 현지 

196) 예컨대 KSP의 경우 사업 진행 과정에서 상대국 고위급 관계자와 회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며, 이 과정

에서 상대국의 수요를 고려한 보다 심화된 협력사업 개발이 가능하다. 

197) 기업들의 FTA 원산지 규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로 원산지 판정과 관련한 정보관

리, 서류관리, 판정관리, 문서유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원산지정보원, 「FTA 원산지관리 시스

템 보급」(검색일: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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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대상으로(분야를 특정할 수도 있다) 공급망실사 컨설팅–기업 현장 평가–

시정조치 등의 이행을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OECD, ILO 등 국제

기구, 해당 국가와 협력하거나, 또는 단독으로(3장에서 소개한 독일의 Initiative 

for Global Solidarity 프로그램 참고) 거점 국가(예컨대: 동남아시아의 베트

남)를 대상으로 공급망실사 대응역량 강화, 정부정책 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한편, 공급망실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공급망실사 교육, 데이터 관리, 현장 감

사 절차 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구상해 볼 수 있다. 

또한 EU의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촉진 지원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개도

국 생산 제품의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친환경성을 높이는 지원사업을 구상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필리핀에서 2018~19년간 KSP 사업(공장설립을 위한 EDCF 

사업 포함)으로 수행한 ‘Establishment of Food Animal & Animal Product 

Traceability and Quality Evaluation System’, 키르기스스탄에서 2024~ 

26년간 KOICA 사업으로 추진되는 ‘Comprehensive Smart Animal Iden- 

tification & Traceability System’ 등 유사 사업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및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품목별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안도 고

려할 수 있다(EU의 Sustainable Cocoa·CAPFISH 참고). 아울러 분야별로 특

화된 공급망실사 관련 소규모 프로젝트를 공모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있다(독

일 GIZ의 DDF(Due Diligence Fund) 참고).

넷째, 한국의 정책금융을 활용하여 공급망실사 이행에 대해 금융 지원을 제

공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 1월 한국수출입은행이 

한국신용보증기금, 한국기술금융공사와 MOU를 체결하여 공급망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

다.198) 한국 기업의 해외 공급망실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정책 수단

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198) “Eximbank to offer W200b loan support for supply chain firms”(2025. 1. 22.)(검색일: 2025.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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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물 공급망실사

2025년 6월 발표된 G7의 핵심광물 행동계획(G7 Critical Minerals Action 

Plan)은 핵심광물 시장이 노동 기준, 현지 협의, 뇌물 및 부패 방지를 보장하고 

오염과 토지 황폐화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해결하여 책임 있는 채굴, 가공 및 

거래에 드는 실제 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핵심광물에 대한 표

준 기반 시장을 촉진하기 위한 로드맵 개발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 로드맵은 표

준 기반 시장의 최소 기준을 구성하는 일련의 기준을 수립하여 추적성을 강화

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그 일환으로 잠재적인 시장 영향을 평가할 계

획이다.199) 이 계획은 핵심광물 공급망실사의 규범화 및 이행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려는 흐름의 일환으로, 한국이 개도국 대상 실사 역량 지원을 추진할 때 

국제규범과의 연동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첫째, 규범 정합성과 제도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파트너국의 법·제도·감독

체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EU의 책임광물이니셔티브

(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아래 도입된 ‘책임광물 보증 절차(RMAP: 

Responsible Minerals Assurance Process)’ 제도는 유럽 기업 공통의 공급

망실사 기준으로 통용될 것으로 예상된다.200) 또한 한국도 참여한 MSP의 경

우 공동탐사–정제–장기구매 패키지 형태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이 

가운데 환경·노동 실사 조건이 내재화되고 이를 공동 모니터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국제 표준에 근거한 법제 자문, 

공공부문 교육, 지침 표준화 등을 관련 ODA 프로그램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

다. 이는 상대국에 대한 지원은 물론, 이러한 과정에서 상대국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둘째, 채굴, 가공, 운송, 수출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원산지·사업장·환경·노

199) Government of Cananda(2025).

200) European Commission(2025. 10. 16.), “First supply chain due diligence scheme recognised 

under Conflict Minerals Regulation to facilitate compliance”(검색일: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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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데이터를 수집·검증·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 추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

적이다. 이를 위해 공공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된 API, 전자원산지와 전자통관 

시스템, 기업 보고 플랫폼 등을 지원하는 ODA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앞의 절 

참고). 

셋째, 현지의 사회·환경 안전장치를 내장해야 한다. 아동·강제노동, 산업안

전, 수자원 오염 등 고위험 영역에 대한 감시·시정·구제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영세·소규모 채굴(ASM) 부문을 제도권으로 포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

로 개도국 지역사회와 이익공유 모델이 자리 잡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OECD 

핵심광물 이니셔티브, 한국도 참여하고 있는 세계은행의 RISE 프로젝트 등과 

같이 개도국의 광물 분야 중류 및 하류 부문 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분

석, 기술, 환경실사·안전·에너지 효율 등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광산 지역의 성장 프로젝트(인프라·보건·직업훈련 

등)를 결합한 패키지 사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넷째, 본 연구는 지역 단위의 분석을 수행하지 않았으나, 해당 지역이나 국가

의 특성, 3장의 국제협력 사례를 토대로 예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개략적으로 

구상해 볼 수 있다. 동남아 지역(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은 2차전지 핵심소재인 

니켈, 코발트 등의 생산(후보)지로서 협력 잠재력이 높다. 인도네시아는 전 세

계 니켈 광산 생산량의 51%를 차지한다.201)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7년까지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

며, 니켈 광석의 수출을 금지하고, 자국 내에서 가공·정제 시설을 확대해 배터

리 원료 산업을 육성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24년 7월에는 현대, 

LG, 인도네시아 배터리 공사가 합작 투자로 동남아시아 최초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열었다.202) 한편 베트남은 니켈·코발트 등 배터리용 원료 채굴과 가공 

201) Ghee(2024).

202) rest of world(2025), “Indonesia, home to the world’s largest nickel reserves, struggles to 

achieve its EV dreams”(검색일: 2025.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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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203) 북부 베트남에서 배터리용 니켈·코발트·망간 전

구체 생산을 염두에 둔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204) 한국은 환경규

제·노동기준 관련 교육 ODA, 친환경 제련·폐기물 관리 기술 이전을 통해 지속

가능 생산체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배터리 소재 원산지 시스템 

사업’을 추진하여 전자통관·물류 데이터를 연계하고, 실사 이행 기업에는 통관 

패스트 트랙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프리카(DRC·남아공 등)에서는 코발트·구리 벨트의 ASM 포용(ASM 

Inclusion)205)과 광산에서 항만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추적 시스템 구축을 검

토해 볼 수 있다. 또한 환경 친화 정제·가공 사업을 통해 수질·대기 배출 모니터

링과 산업안전 표준 운영체계 등을 마련하는 사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중남미(칠레·페루 등)에서는 핵심광물 가치사슬의 환경·사회적 리스크를 관

리하고, 가치사슬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항

만·내륙운송 MRV(Monitoring-Reporting-Verification)206) 사업’을 통해 

항만 및 도로의 배출량, 노동안전 데이터를 실시간 수집하여 수출 물류의 투명

성을 강화할 수 있다.

다. 통상협정과의 연계형 협력 모델 구축

공급망실사와 관련한 대외협력 차원에서 우리의 강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

는 방안으로 우리나라가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각종 통상협정에 공급망실사를 

연계하는 협력 모델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다. 3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EU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 및 지역에서 공급망실사에 대한 법제화 및 규제 강화

추세가 관찰되며, 이러한 규제 강화는 실질적으로 무역 및 투자활동에 있어 직

203) “What is Vietnam’s Mining Capacity for EV Batteries?”(2022. 5. 4.)(검색일: 2025. 10. 24.).

204) USGS(2024).

205) 본 보고서 3장 참고. 

206) 이 구조는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이후 탄소감축 및 지속가능 물류 관리의 국제 표준 절차로 자

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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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적인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상협정에 공급망실사 

이행과 관련한 조항을 무역 혜택의 조건으로 포함할 경우 해당 조치가 기업에 

공급망실사를 이행하도록 하는 더 큰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 국가별로 상

이한 노동환경 및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공급망실사는 양자 간 통상협정을 

통한 접근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실제로 USMCA의 경우 환경, 노동 기준에 대한 실사 조항을 포함하도록 하

는 등 역내 공급망에서 지속가능성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207) 일례로 USMCA 

제23장(노동)에서는 강제노동, 아동 노동 금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제4장

(원산지 규정)의 노동자가치비율(Labor Value Content) 기준에 따라 자동차

산업의 경우 시간당 최소 16달러 이상의 임금을 받는 역내 노동자가 일정 비율 

이상의 생산을 하도록 의무화하였다.208) 또한 USMCA 제24장(환경)에서는 기

업의 환경 책임 및 자발적 환경 관련 활동 장려, 무역 관련 환경법 집행 의무 등

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209) 물론 미국이 ILO의 핵심 협약을 모두 가입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이 높은 수준의 규정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 비판

이 존재하는 상황이며,210) 이러한 측면에서 해당 조항을 FTA에 반영하는 문제

에 대해서는 우리의 여건을 고려한 조심스러운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EU의 경

우도 한-EU FTA를 비롯한 다수의 FTA에서 ‘무역과 지속가능 발전(TSD: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조항을 포함하는 등 노동과 환경 이슈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EU CSDDD 시행으로 향후 FTA 등 통상협정에 

공급망실사 관련 지침이 연계될 가능성 또한 높다고 판단된다.211) 

207) Rödl & Partner, “Due Diligence Obligations in the Supply Chain based on Trade Agreements”

(검색일: 2025. 10. 16.).

208) USTR,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nited Mexican States, and 

Canada 7/1/20 Text”(검색일: 2025. 10. 27.). 

209) Ibid. 
210) 한국무역협회(2023. 4. 25.), 「美 노동·통상 전문가, “노동조항 이행 강화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적극 활용해야」(검색일: 2025. 11. 12.).

211) 강유덕(2022), 「EU의 무역-노동 기준의 연계 전략」(검색일: 2025.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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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미국은 핵심광물 분야에 한정한 통상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급망

실사와 관련한 협력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일례로 2023년 3월 미국과 일본이 

체결한 ‘핵심광물 협정(Critical Mineral Agreement)’은 IRA 전기차 세액 공

제의 수혜 대상에 일본을 포함시키기 위한 통상협정이나,212) 핵심광물의 공급

망 강화 및 다각화, 환경 및 노동법 이행 협력,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

입 방지 규정 등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과 관련한 협력조항을 포함하고 있

다.213) 이후 EU 또한 미국과 핵심광물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214)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개별적으로 미국-일본 핵심광물 협정과 유사한 

방식의 제한적인 FTA 체결을 제안한 바 있다.215)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총 59개 국가와 22건의 FTA가 발효되었으며, 해

당 통상협정을 공급망실사와 연계하는 방식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국가 

간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 있다. 다만 개도국과의 FTA의 경우 공급망실사 관련 

조항을 경제협력 챕터에 포함함으로써, 개도국의 역량 강화 지원 및 협력 촉진

을 위한 근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도국의 경우 공

급망실사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및 국가 차원의 역량이 상당히 미흡한 상황으

로, 실사 의무 규정을 포함할 경우 개도국의 기업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는 수단

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선은 통상협정에 공급망실사에 대한 협

력 조항을 포함하여,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간 협력 및 지원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212) 미국의 IRA 이행에 따라 전기차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을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하도록 하고 있어, 일본과 같은, 미국과의 FTA 미체결 국가들은 별도의 

제한적 FTA 등을 통해 사실상의 ‘FTA 체결국’ 지위를 인정받고자 하였으며, 동 협정 또한 그러한 통

상협정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문진영 외 2023, pp. 85~86).

213) Congress.gov, “U.S.-Japan Critical Minerals Agreement”(검색일: 2025. 10. 28.). 

214) Congress.gov, “Proposed U.S.-EU Critical Minerals Agreement”(검색일: 2025. 10. 28.). 

215) “Indonesia Proposes Limited FTA with the United States”(2023. 6. 28.)(검색일: 2025.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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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내 지원체제 개선

현재 EU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공급망실사 제도 도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이 도입 및 시행되고 있다. 먼

저 산업부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ESG 공급망 컨설팅 정부지원

사업’은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ESG 진단 및 개선 컨설팅을 지

원하고 있다.21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기후공시, 공급망실사 대

응 기반 구축’ 사업을 진행 중으로 동 사업은 중소기업의 공급망실사 대응을 위

한 현장평가, 교육 및 컨설팅,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작성 및 국제인증 지원 등

을 수행한다.217)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은 EU CSDDD에 대한 기

업의 이해를 돕고 대응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5년 4월 환경 

분야(E)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 준비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

다.218) 대한상공회의소는 ESG 플랫폼 ‘으쓱’ 등을 통해 공급망실사와 관련한 

각종 정보 및 강연 영상을 제공하는 한편, 『수출기업용 CSDDD 실사지침 가이

드북』을 발간하는 등 기업의 공급망실사 대응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여러 부처 및 기관을 통해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만큼 상호 중복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 및 조정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국내의 공급망실사 지원 프로그램은 주로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

으로 한 EU CSDDD 대응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국내기업의 해외 공

급망 관리에 대한 지원까지 이르는 사례는 많지 않다. 그런데 특히 핵심광물 분

야의 경우 현지 개도국에서 공급망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공급망실사 규제 

확산에 따른 기업 차원의 비용적·관리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남미 

216) 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검색일: 2025. 10. 17.).

21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대응 기반 구축」(검색일: 2025. 10. 17.). 

218) 한국ESG경영개발원(202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글로벌 공급망 지속가능성 실사 준비를 위한 가

이드라인」 발간」(검색일: 2025.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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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등에서 철강 원재료를 조달하는 경우 현지 업체들로부터 공급망실사와 관

련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 국내기업들이 별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가 다수 존재한다.219) 따라서 기업의 해외 공급망 관리에 대해서도 별도의 지

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경우 SGS

라는 인증기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지 협력사 관리를 진행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진바,220)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공급망 

관리 서비스에 대한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19)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면담(2025. 7. 11., 대한상공회의소) 내용에 근거.

220) 위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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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Chain Due Diligence and Developing Countries: 

Challenges and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eong Gon Kim and Seung Kwon Na

Supply chain due diligence emerged in the 1990s, during the rapid 

advancement of global division of labour, as part of ESG implementation 

and efforts to create a level playing field. It became institutionalised, 

primarily in Europe, evolving into a substantive obligation for 

companies. Furthermore, recent geopolitical factors have led to supply 

chain due diligence being utilised as a means of supply chain blockading. 

Supply chain due diligence regulations impact not only the companies 

subject to the due diligence obligation but also their suppliers within the 

supply chain, thereby placing a burden on companies in developing 

countries, too. As most Korean industries rely on developing countries’ 

production networks for intermediate goods and raw material 

procurement, strengthening developing countries’ capacity to respond 

to supply chain due diligence is a critical issue for Korea.

Grievances received through National Contact Points (NCPs) in the 52 

countries implementing the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indicate that implementing supply chain due diligence is 

recognised as a significant challenge. Companies report difficulties 

complying with the guidelines across various areas, including human 

rights, employment, and the environment. While supply chain due 

diligence systems operate to enhance supply chain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the capacity for their implementation varies significantly 

Execu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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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countries. Such asymmetry could potentially lead to instability 

in the global value chain. Particularly in mineral supply chains, where 

geopolitical risks and ESG risks intersect, the proper implementation of 

supply chain due diligence is increasingly emphasised.

As supply chain due diligence regulations proliferate, the key 

challenges facing enterprises in developing countries can be categorised 

as: enhancing regulatory compliance capacity, establishing due diligence 

systems and infrastructure, and enhancing corporate competitiveness. 

Firstly, issues such as the administrative and legal procedures of supply 

chain due diligence, the application of systems suited to developing 

country conditions, and enforcement capacity within developing 

countries must be addressed. Secondly, there is a need to improve the 

fundamental conditions for developing country enterprises to respond to 

due diligence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due diligence systems and 

infrastructure. Thirdly, developing country enterprises must address the 

lack of technical know-how required to access relevant data and 

navigate due diligence frameworks, as well as financing conditions 

resulting from stringent due diligence requirements.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cerning supply chain due diligence is 

actively progressing. Recent international cooperation has focused on 

labour-intensive industries such as apparel and textiles, agriculture, and 

the minerals sector. Cooperation content is fundamentally centred on 

improving labour conditions, ensuring minimum wages, and strengthening 

human rights due diligence capabilities. In the minerals sector, 

cooperation from a resource security perspective is emphasised.

Comprehensive support, including building institutional and data 

infrastructure in developing countries, strengthening supervisory agency 

capabilities, providing training and consultancy for SMEs, and offering 

technical assistance, will be crucial for implementing supply chain due 

diligence. Considering Korea’s strategic interests and its rol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policy 

should consider supply chain due diligence capacity-building projects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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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key pillar. Korea’s supply chain due diligence cooperation with 

developing countries should focus on: ① supporting alignment with 

international norms and strengthening institutional capacity, ② 

establishing infrastructure to enhance traceability and transparency in 

developing countries’ supply chains, and ③ strengthening sustainable 

competitiveness and eco-friendly production capabilities. This should 

be pursued by strategically utilising ODA, seeking linkages with trade 

agreements, and supporting domestic companies’ implementation of 

supply chain due di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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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Chain Due Diligence and Developing Countries: 
Challenges and Implication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Jeong Gon Kim and Seung Kwon Na

본 연구에서는 공급망실사의 발전과정에서 나타난 개도국에 대한 영향과 함의, 최근 공급망실사 제도의 변화 및 

이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따른 개도국 당면 대응과제를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협력 정책에 대한 

사사점을 도출했다. 특히 한국의 전략적 이익,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한국의 개발협력정책이 

공급망실사 역량 지원 사업을 하나의 축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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